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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목    표

○ 지방정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 부문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재정

통계를 산출･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회계법｣제17조(결

산서의 첨부서류)에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결산

서 첨부서류로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첨부서류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승인 후 주민에게 공시하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시･

도 본청에 한함)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

로 시･도 본청이 지방교육청과 협의하여 작성함

□ 기대 효과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 통계를 

종합하여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연결함으로써 상호 간 중

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 파악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행사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등 재정활용 지표 산출 공개





Ⅱ

통계작성 개요

2 0 2 5 회 계 연 도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작 성  지 침  및  실 무 매 뉴 얼





7

Ⅱ. 통계작성 개요

1. 통계의 개념 및 종류

□ (통계의 개념)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3대 부문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

역통합재정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산출

□ 통계의 종류

○ (지역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실제

수납액) 및 세출(지출액)을 각각 합산한 수치(총계)에서 부문 내 또는 각 부문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값

○ (지역통합재정상태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상태

표를 합산한 수치(총계)에서 부문 내 또는 각 부문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값

< 통계별 비교 >

구 분 지역통합재정규모 지역통합재정상태표

산 출
∙ 예산결산 결과 활용

∙ (수입･지출)－내부거래

∙ 재무결산 결과(재정상태표 또는 재무상태표) 활용

∙ (자산･부채)－내부거래

활 용
∙ 지역단위의 전체 재정규모 산출

∙ 인건비, 행사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등

∙ 지역단위의 전체 재정상태(자산, 부채) 산출

∙ 재정건전성 판단

2. 작성 기준 및 체계

□ 작성 기준

○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로 작성) 항목별 단순 ‘합계’에서 회계･기관, 부문 

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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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및 회계과목 연계) 회계･기관, 부문별 예산(회계)과목을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과목으로 전환

- (지역통합재정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항

목별 금액산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과목과 ｢세출예

산 기능별 분류｣ (별표9)를 기준으로 함

- (지역통합재정상태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표’를 이용하여 작성, ｢지

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재무회계과목(COA)을 기준으

로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부문의 회계과목을 연계

□ 작성 체계

○ (작성부문) 통계작성 대상 회계･기관을 3개 부문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지방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

한 모든 출자･출연기관. 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지분이 50%미만인 기관 등은 일부 항목에 대

하여 간소하게 작성

- (지방교육재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교육청 설립 출

자･출연기관

※ 공립학교･유치원의 학교･유치원회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가 1회계연도) 포함여부

는 국가재정통계 작성 시 국립대학 등의 “대학회계” 포함여부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작성주체) 각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부서’에서 총괄･작성

- (지방공공기관) 각 기관별로 기초자료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부서

(예산부서 등)*’와 ‘회계부서’에 제출

* 지방공공기관 등 ‘업무부서’는 회계부서의 부문 통계 취합에 협조

- (지방교육재정) 각 시･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별 기초자료

를 취합한 지방교육재정 부문의 통계를 작성, 시･도 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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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 작성 현황

구분 재정연감
통합재정

수지

재무결산

통    계

정부재정통계

(‘01GFS)

공공부문 부채

(PSDS)
통합부채

지역통합

재정통계

목적

자치단체별 

세입･세출

현황 파악

(자체활용)

회계기금을 

포함한 지방

정부의

지방채,

이월금 등을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

결과를 파악

하여 재정적자 

여부를 판단

(기재부 제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

기금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황 파악

(자체활용)

복식부기

방식으로

통합재정수지

를 대체, 재정

운영결과와 

재정상태 등 

13개서식

작성

(기재부 제출)

국제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공사공단을 

포함한 공공

부문 부채

작성

(기재부 제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통계

작성

(자체활용)

지역단위

실질적인

재정규모

산출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산출

(지방재정통

합공개시스템 

공시)

작성

방법

자치단체

결산서 및 e-

호조 자료를 

활용

자치단체

결산서 활용, 

회계기금간의 

내부거래와 

지방채 등

차입금과

채무상환

재원을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표시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자산, 재정

상태(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구분, 

e-호조로

산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구분, e-호조로 

산출, 교육

회계와 비영리

공공기관

(공단)은 별도 

취합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활용, 엑셀

시트로 작성

채무증권,

융자금,

기타부채로 

구분

PSDS 활용,  

처분가능

자산과 불가능 

자산으로

구분, 우발

부채 명세

산출

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결산서를 활용, 

지역단위

재정규모

(세입,세출)와 

재정상태

(자산,부채)를 

산출 

연혁 ‘53년 ‘05년 ‘07년 ‘12년 ‘13년 ‘14년 ‘16년

대상

회계

일반 +

기타특별 + 

직영공기업

일반 +

기타특별 + 

직영공기업 +

기금

일반 +

기타특별 + 

직영공기업 +

기금

좌동+전

공단 및

일부공사

자치단체

(4개 회계)+

공사+모든

공단

자치단체

(4개 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자치단체

(4개 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결산

기준
∙ 현금회계 ∙ 현금회계 ∙ 재무회계 ∙ 재무회계 ∙ 재무회계 ∙ 재무회계

∙ 현금회계

∙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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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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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작성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작성 범위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한【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의회와 관계기관(시･도 본청, 행정안전부)에 제출

○ (시･도 본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를 의회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제출

※ 시･도 본청은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작성

□ 작성 일정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의 작성･제출

- 단체장 보고 후 의회 제출(승인요청) : 5월 31일까지

- 관계기관 제출 : 의회 승인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재정공시 : 의회 승인 후 재정공시 일정에 따라 자체공시 실시

○ (시･도 본청)【시･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작성･제출

- 시･도별 집계(5~6월), 통합공시 실시

‣ 관계기관 : (시･군･구) 시･도 본청, 행정안전부 / (시･도 본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 재정공시일정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편람」의 일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의한 전자적 전송방식 제출을 원칙으로 함. 

공사･공단 등은 별도의 서식(엑셀)을 활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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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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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5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방안

1. 작성개요

□ 작성단계

○ (1단계,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관별로 기초자료 작성･제출

※ 기초자료 : 재정규모구분표, 재정상태구분표, 활용지표, 내부거래명세서 등

※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 결산데이터 자동 연계

○ (2단계, 부문별 통합) 기관별 제출자료부문별 합산부문별 내부거래 제거

○ (3단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부문별 자료를 통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자치단체 지역통합 재정규모 및 통합재정상태표 작성,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

○ (4단계, 단체장 보고, 의회 및 관계기관 제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단체장 보고 후 의회 및 관계기관 제출

○ (5단계, 시･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시･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6단계, 전국 집계 작업 및 통합공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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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 방법

1) 단계별 작성내용 (요약)

구분
작성내용

일정
지역통합 재정규모 지역통합 재정상태

【제1단계】 소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 자치단체 제출 <서식1>, (p.54~56)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운영

모든 소관 
기관

① 「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구분표」
<서식1-1> (p.54) ① 「소관 기관별 재정상태 구분표」

<서식1-3> (p.56)
② 재정상태 활용지표 <서식1-3> (p.56)
- 자산대비 부채비율 
- 환금자산 대비 부채 비율
-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 내부거래 명세서 포함

② 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활용지표
<서식1-2> (p.55)

 - 세입결산대비 인건비 비율
 - 행사관련 경비 비율
 - 세출결산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 내부거래 명세서 포함

【제2단계】 각 자치단체의 부문별 통계 취합 <서식2>, (p.57~67)

자치
단체

① 「부문별 재정규모」(세입･세출)
<서식2-1, 2-2> (p.57, 60)

① 「부문별 재정상태」취합
<서식2-3> (p.64)

②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규
모) 작성 <서식2-2-1> (p.63)

②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상
태표) 작성 <서식2-3-1> (p.67)

【제3단계】 각 자치단체의【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작성 <서식3> (p.68~74)

자치
단체

① 「지역통합 재정규모」(세입,세출) 작성
<서식3-1, 3-2> (p.68, 69)

① 「지역통합 재정상태」작성
<서식3-5> (p.72)

②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규모) 작
성 <서식3-3> (p.70)

② 「내부거래 현황･명세표」(통합재정상태) 
작성 <서식3-5-1> (p.73)

③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
<서식3-4> (p.71)

③ 전년대비 자산･부채 증감현황
<서식3-5-2> (p.74)

【제4단계】
자치단체

- 통계보고서의 자치단체장 보고, 의회 및 관계기관 제출(붙임1), (p.32)
  * (시･군･구) 시･도 본청, 행정안전부 / (시･도 본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 지방재정통계시스템(e호조)에 의한 전자적 전송방식 제출을 원칙으로 함

① 단체장 보고
② 의회(~5.31.)
③ 관계기관 제출

(의회제출로부터  
 5일 이내)

【제5단계】
「시･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 (시도 집계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붙임2) <서식4> (p.75~88)

※1, 2차 외부
거래 작성

(결산재정통계
작성 시)

17개
시･도
본청

① 시･도 지역통합 재정규모 작성(세입/세출)
<서식4-1, 4-1-1, 4-1-2, 4-2, 
4-2-1, 4-2-2> (p.75~81)

① 시･도 지역통합 재정상태 작성
<서식4-4> (p.84)

 - 단체별 <서식4-4-1> (p.85)
 - 항목･단체별<서식4-4-2> (p.86)

② 시･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 작성
<서식4-3, 4-3-1> (p.82, 83)

② 시･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 작성
<서식4-4-3, 4-4-4> (p.87, 88)

【제6단계】행정안전부 전국 집계 작업,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교육부) 제출 
 ※ 자체공시 및 통합공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편람」의 일정에 따름

※1, 2차 외부
거래 작성

※ 모든 서식은 (붙임2)를 말하며, 【통계보고서】는 (붙임2)를 활용하여 작성한 (붙임1)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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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작성방법

� 지역통합재정규모 작성방법

□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별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기초자료는 e호조+ 결산데이터 활용

※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거래A･B 거래내역 등은 e호조+에서 생성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자료 작성하여 e호조+에 입력)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담당자는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검토･대사 및 부

문별로 취합･입력하여 e호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현황 작성

□ 세부 작성절차

① (제1단계, 모든 소관 기관) 소관 기관별 지역통합 재정통계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제출(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 (작성자료) (붙임2) <서식1> 회계･기관별 ‘기초자료’

- (작성기관) 소관기관은 <서식1>의 기초자료를 작성지자체 담당자 제출

ⅰ)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금) e호조+의 세입세출결산 데이터가 기초자료로 연동되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지방

자치단체의 내부거래A･B 거래내역 등은 e호조+에서 생성(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자료 작성하여 e호조+에 

입력)

ⅱ) (지방공공기관) e호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해 기관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초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자치단

체에 제출

ⅲ) (지방교육재정) e호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및 각 기금별로 ‘기초자료’를 작성

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  본청)에 제출

- (작성서식)「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구분표」,「내부거래명세표」등 

※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정 부문 재정규모를 작성하고 교육재정 부문 내의 내부거래를 제거하

여 시･도 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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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식1-1>「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구분표」와 <서식1-2>「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활용지표」작성

    - 소관 기관별로 개별 결산서를 (붙임3)의「세입･세출 예산과목 연계표」의 ‘지역별 세입/세출’ 과목*구분에 따

라 항목별, 기능별 등으로 집계

        ※ 세입 : 자체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세출 : 성질별, 기능별 분류

 ⅱ) 회계･기관별로「내부거래명세표」작성, 재정규모 구분표와 활용지표 하단 (붙임4)「유형별 내부거래 과목」을 참조

하여 <서식1> 기초자료서식하단의「내부거래명세표」서식에 따라 회계･기관별 내부거래 내역을 작성

②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 부문별 통계취합 서식」<서식2> 작성

- ‘부문별 내부거래*’ 제거하여 ‘부문별 재정규모’ 작성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부문 내의 거래

 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e-호조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금 자료와 직영공기업･기금

의 자료를 합산, 지방자치단체 부문 자료 작성

 ⅱ) (지방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지

방공공기관 담당부서의 협조하에 지방공공기관 부문의 취합자료 작성

 ⅲ)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시･도 교육청의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시･도 교육청의 협조하에 지방교

육재정 부문의 취합자료 작성

ⅰ) <서식1> 회계･기관별 재정규모 구분표 취합 후 <서식2>「부문별 재정규모」취

합 작성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지방공공기관 부문, 지방교육재정 부문(시･도 본청

에 한함)에서 제출받은 <서식1>의 기초자료를 부문별로 취합

- (붙임3)「세입･세출 예산과목 연계표」에 따라 <서식2-1, 2-2>「부문별 재정

규모(세입, 세출)」를 작성

ⅱ) 소관 기관별 내부거래명세표 취합하여 부문별 내부거래 확정･제거 후「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취합 작성

- (붙임4)「유형별 내부거래 과목」을 참조하여 <서식2-2-1>「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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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형별 내부거래 제거 요령 >

 ○ 내(외)부거래 유형

<내부거래>

￭ 부문별 내부거래 

 - 3개 부문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 2개 부문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ⅰ) (지방자치단체 부문)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

별회계)･기금간 내부거래

  ⅱ) (지방공공기관 부문) ‘기관 간 내부거래’ =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공공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내

부거래

  ⅲ) (지방교육재정 부문) ‘회계･기금･기관 간 내부거래’ =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기금, 출자출연기

관)의 내부거래

￭ 부문간 내부거래

  ⅳ) 내부거래A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지방공공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지방정부 순계 산출

  ⅴ) 내부거래B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외부거래>

  ⅰ) (1차 외부거래) 시･도 본청(소관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포함)과 그에 속하는 시･군･구(소관 

지방공공기관 포함)간, 시･군･구 상호간의 거래

  ⅱ) (2차 외부거래) 특정 시･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지방교육재정)와 다른 시･도간 거래

  ○ 내부거래 취합 제거

   - 회계기관별로 내부거래 명세표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취합 → 내부거래 내역을 부문별･유형별로 분류 

→ 관계기관과 명세 대사 → 단계별로 내부거래 제거

  ○ 단계별 내부거래 제거 절차

(1단계) 회계기관별로 회계별 기관별 내부거래 명세 작성 

(2단계) 지방자치단체 : 담당자, 부문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부거래 제거

(3단계) 지방자치단체 : 부문별 자료 통합, 부문간 내부거래(내부거래 A, 내부거래 B) 제거

(4단계) 시･도 본청 : 시･도에 속하는 모든 부문(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지방교육재정) 합산, 1차 외부거

래 작성 및 (잠정)제거, 2차 외부거래 작성, 행정안전부 제출

(5단계) 행정안전부 : 1, 2차 외부거래 확정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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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단계,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규모」 작성

○ (지방자치단체) 부문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지역통합재정규모 확정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부문의 「부문별 재정규모」와 

「부문별 내부거래 명세표」<서식3-3>를 취합  지방자치단체부문-지방

공공기관부문 간 내부거래('내부거래 A')를 제거  각 시･군･구의 「지역

통합재정규모」작성

  - (시･도 본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부문의「부문

별 재정규모」와「부문별 내부거래명세표」를 통합  부문별 내부거래('내

부거래 A'), 부문간 내부거래('내부거래 B')를 제거   각 시･도 본청의

「지역통합재정규모」를 작성

④ (제4단계, 지방자치단체)「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단체장 

보고, 의회 및 관계기관 제출

- 작성한 (붙임2)의 <서식1~3>을 활용하여 (붙임1) 통계보고서 작성

⑤ (제5단계, 시･도 본청) 본청과 그에 속하는 각 시･군･구의 「지역통합재정규모」

를 통합  (잠정)「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작성

- 유형별 제1, 2차 외부거래 작성･(시･도 집계 작업을 통하여) 제거

⑥ (제6단계, 행정안전부) 집계 작업을 통해 1, 2차 외부거래를 재확인  외부거

래를 확정･제거, 전국 시･도별 통계 집계

⑦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규모 작성

‣ 관계기관 : (시･군･구) 시･도 본청, 행정안전부 / (시･도 본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은 지방재정통계시스템(e호조+)에 의한 전자적 전송방식 제출을 원칙으로 

함. 공사･공단 등은 별도의 서식(엑셀)을 활용하여 작성함

‣ 작성원칙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6) 참조(p.109)

 - 지방자치단체 지분율 50% 미만의 출자기관은 간소화 작성. 나머지는 기관은 전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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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작성

○ (대상기관) 자치단체 지분율 50% 미만인 출자기관

※ 지분율 50% 이상인 출자기관과 모든 출연기관은 작성서식의 모든 항목을 작성

○ 간소화 작성 서식

ⅰ) 지역통합 재정규모 – 세입현황

- 수익구분을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구분, 지원여부에 따라 국고보조, 

자치단체 보조, 민간기부 및 그 외로 구분

< 지역통합 재정규모 작성용 수익 분류표 - 출자기관 A >

구 분 손익계산서상 금액 국고보조분 자치단체보조분 민간기부 기타

수익총계

영업수익 ① ③ ⑤ ⑦

영업외수익 ② ④ ⑥ ⑧

(단위 : 원)

ⅱ) 지역재정 규모 – 세출현황

- (성질별 분류)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성

질에 따라 인건비와 기타 비용으로 구분

< 지역 세입/세출 규모 작성용 비용 분류표 – 출자기관 A >

구 분 계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총계

매출원가(또는 영업비용) ①

판매비 및 관리비 ② ③

영업외비용 및 기타 ④

(단위 : 원)

※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출연기관의 세입 현황 작성

-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

류(13개 분야)’ 체계를 참고하여 작성

  ∙ (설립목적에 따라 분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경비 등‘ 기본 

경비를 구분, 나머지 경비는 기관의 주된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기능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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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재정상태 작성요령

① (1단계, 모든 소관 기관) 「소관 기관별 재정상태 구분표」<서식1-3> 작성

○ 지방자치단체(회계 및 기금)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e-호조에서 작성한 재무

결산 결과인 「통합재정상태표」를 활용

○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각각의 회계기

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

○ 지방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은 재무상태표를 이용, 아래의 ‘자

산･부채 회계과목 연계표(매핑)’에 의한 회계과목에 맞게 자료를 작성

ⅰ) 자산 및 부채과목 연계

○ 회계과목간 연계표에 따라 자산 및 부채과목을 통합(매핑)

- (자산의 구분 방법)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부채의 구분 방법)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자산 회계과목 연계표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Ⅰ. 유동자산  Ⅰ. 유동자산  Ⅰ. 유동자산

- (1)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지방세 등    매출채권 등    미수채권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재고자산 (2) 재고자산 -

   기타유동자산 (3) 기타유동자산 등    기타유동자산 등

-  Ⅱ. 비유동자산  -

 Ⅱ. 투자자산    (1) 투자자산  II.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증권
   만기보유증권

   기타투자자산 등    기타투자자산 등    기타투자자산 등

 Ⅲ. 일반유형자산 

 Ⅳ. 주민편의시설

 Ⅴ. 사회기반시설

   (2) 유형자산  Ⅲ. 유형자산

 Ⅵ. 기타비유동자산
   (3) 무형자산  Ⅳ.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Ⅴ.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자산총계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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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회계과목 연계표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Ⅰ. 유동부채 Ⅰ. 유동부채  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공)사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선수금

   기타 유동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등

- Ⅱ. 비유동부채 -

 Ⅱ.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공)사채 등
 Ⅱ. 장기차입부채

 Ⅲ.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예수보증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Ⅲ. 기타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부채 총계 부채 총계

ⅱ) 소관 기관별 내부거래 명세표 작성 (재정상태구분표 하단)

○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부문은 회계･기관별로 내부거래 과목*을 참고,

「내부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담당자에 제출

※ 지방공공기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 담당 부서가 작성 협조, 지방교육재정 부

문 소관 회계･기금･기관은 기초자료를 시･도 교육청에서 시･도 본청에 제출

* < 소관 기관별 재정(재무)상태의 내부거래 유형 >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예탁금 및 예수금(회계연도말 현재 잔액)

- 지방자치단체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회계(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공사･공단 출자금･융자금

- 지방자치단체 회계(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출자기관 출자금･융자금

- 지방자치단체 회계(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와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간의 미수/미지급금

- 지방자치단체 회계(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와 시･도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및 출연

기관) 간의 미수/미지급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과 시･도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및 출연기관) 간의 미수/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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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재정상태」 <서식2-3> 및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 <서식2-3-1>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담당자는 지방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상태표를 부문별로 취합하여 「부문별 재정상태」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상태’ 작성시 e-호조에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를 제거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 대하여는 별도 

작업 없음

○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 작성

- 회계･기관별 내부거래 명세에서 주는 기관과 받는 기관의 자산･부채 내역

을 대조･확인하여 ‘부문별 내부거래’를 제거

③ (3단계,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합재정상태」 <서식3-5> 및 

「내부거래 현황･명세표」 <서식3-5-1> 작성

○ (작성방법) 자치단체 재무제표 담당자는 회계･기관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부문

별 취합, 부문간 내부거래(내부거래A, B) 제거

- 부문별 재정상태와 내부거래 명세표를 통합  주는 회계(기관)와 받는 회계

(거래기관)의 내부거래 명세를 대사, 확정  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상태 작성

④ (4단계, 지방자치단체)【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단체장 

보고, 의회 및 관계기관 제출

○ (붙임2)의 서식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붙임1)」작성

하여 단체장 보고, 의회 및 관계기관 제출

⑤ (제5단계, 시･도 본청) 본청과 그에 속하는 각 시･군･구의 「지역통합재정상

태」를 통합  (잠정)「시･도 지역통합재정상태」 작성

○ 유형별 1, 2차 외부거래 작성･(시･도 집계 작업을 통하여) 제거

⑥ (제6단계, 행정안전부) 집계 작업을 통해 1, 2차 외부거래를 재확인  외

부거래를 확정･제거, 전국 시･도별 통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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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역통합재정상태 간소화작성 대상기관

○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자산 또는 예산규모, 금융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간소

화 작성 대상 여부 구분

○ (필요성) 출자･출연기관은 관계법령상 결산 대상이 일부로 한정되고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므로, 일부 항목은 간소하게 작성

○ 대상기관(서식별 분류)    ※ (붙임6) p.119 참조

- 출자기관 : 자치단체의 지분율이 50% 미만이면서, 자산규모가 120억에 미

치지 않고,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아니한 출자기관

- 출연기관 : 자산 또는 예산규모가 120억 미만이고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아

니한 출연기관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 작성요령

- (통합재정부채) 자산, 부채,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간소화 대상’으로 인정되

는 경우 계정과목 단위로 표시하지 않고, 자산 등의 총액을 특정 계정 과목

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자산총액을 자산항목 중 ‘기타비유동자산’로 표시

￭ 부채총액을 부채항목 중 ‘기타비유동부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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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

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지역통합재정통계

  7.~16. (생략)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생략)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10. (생략)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6. (생략)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12. (생략)



붙임 등

2 0 2 5 회 계 연 도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작 성  지 침  및  실 무 매 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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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시)

ㅇㅇㅇㅇ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0XX. X.

자치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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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시･도(시･군･구) 20XX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Ⅰ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요약)

 < 작성요령 >

 ○ 보고서 ‘개요’부분의 자료는 Ⅱ. 지역통합재정통계 세부내용에서 발췌 정리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지침, 서식작성 및 유형별 내부거래 제거요령 참조

 ○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A, B)를 제거한 금액임

□ 지역통합재정상황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지방자치단체(a)

지방공공기관(b)

지방교육재정(c)

내부거래(A+B)

□ 지역통합재정규모

○ 세입의 재원별 분류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a+b+c-A-B)

지방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지방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세입결산 계 (=a+b+c)

자체수입(a)

이전수입(b)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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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의 성질별 분류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

재원

내부

거래

예비비 

및 기타

세출결산 계

(=a+b+c-A-B)

지방자치단체(a)

지방공공기관(b)

지방교육재정(c)

내부거래A(A)

내부거래B(B)

○ 세출의 기능별 분류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a+b+c-A-B)

지방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지방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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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재정상황 활용지표

회계연도(       ) (단위 : 원, %)

구분
계

(=a+b+c-A-B)

지방
자치단체

(a)

지방
공공기관

(b)

지방
교육재정

(c)

내부
거래A
(A)

내부
거래B
(B)

재

정

규

모 

활

용

지

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세입결산액 계

  자체수입

세출결산액 계

  인건비결산액

  행사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재
정
상
태 
활
용
지
표

▪부채/자산

▪부채/환금자산

▪차입부채/재정자금

자산

부채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

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재정자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

기금융상품)

차입부채(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

기차입부채)

□ 부문별 재정상황

○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c+d-f)
일반회계

(a)

기타
특별회계

(b)

공기업
특별회계(c)

기금(d)
회계･기금간 내부

거래(f)

세입결산 계(A)

세출결산 계(B)

결산상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비율(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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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D-L)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부거래(l)
소계

(A)

a

기관

b

기관

소계

(B)

a

기관

b

기관

소계

(C)

a

기관

b

기관

소계

(D)

a

기관

b

기관

세입결산 계(A)

세출결산 계(B)

결산상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비율(D/C,%)

○ 지방교육재정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q)
소계

(B)

기금

a

기금

b

기금

c

기금

d

소계

(C)

a

기관

b

기관

세입결산 계(A)

세출결산 계(B)

결산상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비율(D/C,%)

□ 내부거래 현황표

회계연도(       ) (단위 : 원)

내부거래 유형
세출

(준 회계･기관)

세입

(받은 회계･기관)
자산 부채

① 지방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 지방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간)

③ 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④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간

(내부거래 A)

⑤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간

(내부거래 B)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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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통합재정통계 세부내용

1.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기관 현황

회계연도(       ) (단위 : 원)

기관명
현년도(Y) 증감(Y-(Y-1))

개수(Y) 회계･기관명 개수(Y-1) 신설･폐지 회계･기관명

계

<지방정부 계>

� 지방자치단체 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00개 ooo 특별회계, xxx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지방공공기관 소계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출자기관

 - 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

 - 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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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통합재정규모 

2-1. 지역통합재정규모(세입)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②+

③

-r)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지방

정부

계

(②

=a+

g-

m)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

m)

소

계

(③

=n

+o

+p

-q)

교

육

비

특

별

회

계

(n)

기

금

(o)

출

자

출

연

기

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

c+

d+

e–

f)

일반

회계

(b)

기타

특별

회계

(c)

공

기업

특별

회계

(d)

기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i

+J

+k

-l)

지방

공사

(h)

지방

공단

(i)

출자

기관

(j)

출연

기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세입결산 계(=a+b+c)

자체수입(a)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이전수입(b)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c)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융자금 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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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통합재정규모(세출-성질･기능별 분류)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②+③

-r)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부

거래

B

(r)

지방

정부

계

(②

=a+g

-m)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부

거

래

A

(m)

소계

(③

=n+

o+p

-q)

교육

비특

별회

계

(n)

기금

(o)

출자

출연

기관

(p)

회계

기금

기관

간

내부

거래

(q)

소계

(a=

b+c

+d+

e–f)

일반

회계

(b)

기타

특별

회계

(c)

공

기업

특별

회계

(d)

기금

(e)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

(f)

소계

(g=

h+i

+J+

k-l)

지방

공사

(h)

지방

공단

(i)

출자

기관

(j)

출연

기관

(k)

기관

간

내부

거래

(l)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판매비 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세출의 인건비 및 그 외의 경비를 각각 ‘인

력운영비 및 기본운영경비’ 등으로 분류하며, ‘예비비’에 해당되는 세출은 ‘예비비’로 분류함. 판매비와관리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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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부거래 현황(재정규모)

회계연도(       ) (단위 : 원)

내부거래 현황(재정규모) 

내부거래 유형
세입(받은 회계･기관) 세출(준 회계･기관)

예산과목(통계목) 금액(원) 예산과목(통계목) 금액(원)

① 지방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간)

③ 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④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간

(내부거래 A)

⑤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간

(내부거래 B)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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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20XX년 20YY년 증감액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세입

(C)

세출

(D)

결산상

잉여금

(C--D)

세입

(E=A-

C)

세출

(F=B-

D)

결산상

잉여금

(E-F)

계

<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 지방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출자기관

 - 출연기관

기관간 내부거래

내부거래 A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간)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

 - 출자출연기관

 - 회계･기금등간 내부거래

내부거래 B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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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통합재정규모 활용지표

2-5-1.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지역통합

(내부거래B 

제거후)

지방정부

(내부거래A 

제거후)

지방교육재정

(회계･기금･기관

간 거래 제거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간 

거래 제거후)

지방공공기관

(기관간 거래 

제거후)

인건비지출액 (C)

세입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규모대비 인건비비율

(=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비율

(=C/a, %)

※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 및 지역통합 항목 작성 불요

2-5-2. 세출 규모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지역통합

(내부거래B 

제거후)

지방정부

(내부거래A 

제거후)

지방교육재정

(회계･기금･

기관간 거래 

제거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간 

거래 제거후)

지방공공기관

(기관간 거래 

제거후)

행사관련경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결산액(B)

세출규모 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D/B, %)

※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 및 지역통합 항목 작성 불요

※ 행사･축제 관련 과목

  - 지방자치단체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지방공사･공단 : 일반운영비(201)내 행사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401)내 행사관련시설비

  - 출자･출연기관 : 일반운영비(201)내 행사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401)내 행사관련시설비

  - 지방교육재정 : 기타보전금(310-06)내 행사실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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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세출 규모 대비 업무추진비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지역통합

(내부거래B 

제거후)

지방정부

(내부거래A 

제거후)

지방교육재정

(회계･기금･

기관간 거래 

제거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간 

거래 제거후)

지방공공기관

(기관간 거래 

제거후)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결산액(B)

세출규모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E/B, %)

※ 업무추진비 관련 과목

  - 지방자치단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시책업무추진비(203-03), 부서

운영업무추진비(203-04),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공사･공단 : 업무추진비(203)

  - 출자･출연기관 : 업무추진비(203)

  - 지방교육재정 : 업무추진비(230)

※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 및 지역통합 항목 작성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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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문별 지역통합재정규모

2-6-1. 부문별 재정규모(세입)

< 지방공공기관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D-L)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부거래

(l)
소계

(A)

a

기관

b

기관

소계

(B)

a

기관

b

기관

소계

(C)

a

기관

b

기관

소계

(D)

a

기관

b

기관

세입결산 계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기타

이전수입

-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 차입금수입

(지방채 등)

- 융자금 원금수입

- 전입금

- 예탁금 및 예수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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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

기관간 내부거래

(q)
소계

(B)

기금

a

기금

b

기금

c

기금

d

소계

(C)

a

기관

b

기관

세입결산 계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기타

이전수입

 -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 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 차입금수입

(지방채 등)

 - 융자금 원금수입

 - 전입금

 - 예탁금 및 예수금

 - 기타

※ 시･군･구는 교육재정 부문은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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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부문별 재정규모(세출-성질･기능별 분류)

< 지방공공기관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

B+C

+D

-L)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부거래

(l)

소

계

(A)

a

기

관

b

기

관

c

기

관

소

계

(B)

a

기

관

b

기

관

c

기

관

소

계

(C)

a

기

관

b

기

관

c

기

관

소

계

(D)

a

기

관

b

기

관

c

기

관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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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

기관간 내부거래

(q)
소계

(B)
기금a 기금b 기금c 기금d

소계

(C)
a기관 b기관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 시･군･구는 교육재정 부문은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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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통합재정상태

2-7-1. 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상태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②+③

-
q)

지방정부

지방
교육
재정

내부
거래
B(q)

지방
정부
계
(②
=a+
g-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부
거래
A

(m)

소계
(a=
b+c
+d+
e–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계
(g=
h+i
+J+
k-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계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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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상태)

회계연도(       ) (단위 : 원)

내부거래 현황(재정상태)

내부거래 유형

자산 부 채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원)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원)

① 지방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 지방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간)

③ 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④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간

(내부거래 A)

⑤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간

(내부거래 B)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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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자산/부채의 전년대비 증감현황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현년도(Y) 전년도(Y-1) 증감(Y-(Y-1))

주요내역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합  계

<지방정부 계>

�지방자치단체 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금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 지방공공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출자기관

 - 출자기관

 - 기관간 내부거래

내부거래 A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간)

 <지방교육재정 계>

 -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

 -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B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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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부문별 재정상태

< 지방자치단체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e+d-e)

일반회계

(a)

기타특별회계

(b)

공기업특별회계

(c)

기금

(d)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f)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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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

B+C+

D-L)

공 사 공 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  부

거래(l)
소계

(A)

a

기

관

b

기

관

소계

(B)

a

기

관

b

기

관

소계

(C)

a

기

관

b

기

관

소계

(D)

a

기

관

b

기

관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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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B)

출자출연기관

(C)
회계･기금･

기관간

내부거래(q)
소계

(B)
기금a

기금

b
기금c

기금

d

소계

(C)

a기

관

b기

관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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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서식

<서식1> 소관 기관별 통계작성 기초자료

▣ 작성주체 : 시･도 본청, 시･군･구의 모든 소관 기관(시･도 교육청 포함)별 작성

□ <서식1-1> 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구분표

자치단체명 : 기관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세입 
세출

성질별 기능별

회계
･

기관
별
 

재정
규모

구분
표

항목구분 금액 항목구분 금액 항목구분 금액
세입결산 계(A) 세출결산 계(B) 세출결산 계(B)

자체수입(a) 인건비 일반공공행정
 - 지방세 물건비 공공질서및안전
 - 세외수입 경상이전 교육
 - 기타 자본지출 문화및관광
이전수입(b) 융자 및 출자 환경
-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보전재원 사회복지

-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내부거래 보건

 - 기타 지원금 예비비 및 기타 농림해양수산
보전수입및내부거래(c)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잉여금 교통 및 물류
- 전년도이월금 국토및지역개발
-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과학기술
- 융자금 원금수입 예비비
- 전입금 인력운영비
- 예탁금 및 예수금 기본운영경비 등
- 기타

세입(A)-세출(B)
소관 기관별 내부거래 명세표(재정규모)

회계･기관명 내부거래유형 거래기관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계목)

금액(원)
기능별
분 류2)

비  고
(활용지표과목)

(예시)ㅇㅇ특별회계
자치단체

(회계기금간)
A시(군･구)
ㅇㅇ기금

세입
704-00
(예탁금)

000,000 -

ㅇㅇ공단
공공기관

(공공기관간)
B시(군･구)
ㅇㅇ공사

세입
000-00
(전입금)

000,000 -

ㅇㅇ특별회계 내부거래A
C시(군･구)

공사
세출

000-00
(전입금)

000,000 사회복지 ①

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③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
(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2)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의 13개「분야*」를 의미, e-호조+에서 해당 세출결산액이 속하는 정책단
위 세부사업의「분야」를 확인･기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
본운영경비 등 

3) ‘활용지표’ 구분 : ①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지출  ②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③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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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2> 소관 기관별 재정규모 활용지표

자치단체명 : 기관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세입 세출

지
역
통
합
재
정
규
모
활
용
지
표

①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지출비율 ②세출규모 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 ③세출규모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항목구분 항목구분 금액 항목구분 금액

인건비지출액 (C)
행
사
관
련
경
비

행사관련경비 계(D*)

업
무
추
진
비

업무추진비 계(E)

세
입
결
산
액

세입결산액(A)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체수입(a) 행사실비지원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전수입 민간행사사업보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보전수입 행사관련시설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결산액(B) 세출결산액(B)

지
표

세입규모대비 인건비 
비율(=C/A, %)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
(=D/B, %)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E/B,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C/a, %)

※ 행사･축제 관련 과목
  - 지방자치단체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

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지방공사･공단 : 일반운영비(201)내 행사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401)내 행사관련시설비 출자･출연기관 : 일

반운영비(201)내 행사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401)내 행사관련시설비
  - 지방교육재정 : 기타보전금(310-06)내 행사실비지원금
※ 업무추진비 관련 과목
  - 지방자치단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시책업무추진비(203-03), 부서

운영업무추진비(203-04),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공사･공단 : 업무추진비(203), 출자･출연기관 : 업무추진비(203)
  - 지방교육재정 : 업무추진비(230)

소관 기관별 내부거래 명세표(재정규모 활용지표)

회계･기관명 거래기관
내부거래
유형 1)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계목)

금액(원)
기능별
분 류2)

비  고
(활용지표3)

(예시)ㅇㅇ특별회계
A시(군･구)
ㅇㅇ기금

① 자치단체
(회계기금간)

세입
000-00
(출자금)

000,000 - ①

ㅇㅇ공단
B시(군･구)
ㅇㅇ공사

② 공공기관간 세입
000-00
(출연금)

000,000 - ①

ㅇㅇ특별회계
C시(군･구)

공사
⑦ 2차 외부거래 세출

000-00
(출연금)

000,000 사회복지 ②

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 ③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
(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2)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의 13개「분야*」를 의미, e-호조+에서 해당 세출결산액이 속하는 정책단
위 세부사업의「분야」를 확인･기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3) ‘활용지표’ 구분 : ①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지출  ②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③ 세출결산액 대비 업
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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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3> 소관 기관별 재정상태 구분표

자치단체명 : 기관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재정

상태

구분

표

자산 부채 재정상태 활용지표

항목구분 금액 항목구분 금액 구분 금액

자산 계(a) 부채 계(b) 순자산(a-b)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자산(b/a)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부채/환금자산1)

 미수채권  기타유동부채 차입부채3)/재정자금2)

 단기대여금 장기차입부채

 재고자산 기타비유동부채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

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

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

대여금)+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

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

동성장기차입부채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전년

대비

증감

현황

구  분
(단위 : 원)

주요내역
현년도(Y) 전년도(Y-1) 증감(Y-(Y-1))

자산 계(A)

부채 계(B)

순 자산(자산-부채(A-B))

자산대비 부채비율(C=A/B)

내부거래 명세표

회계･기관명
내부거래

유형 1)

거래회계･기관

명

자산/

부채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원)

지역통합과

목
비고

(예시)ㅇㅇ특

별회계

①자치단체

(회계기금간)
ㅇㅇ기금 부채

0000-00

(장기차입금)
000,000

장기차입부

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 ③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

(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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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자치단체 부문별 통계취합서식

▣ 작성주체 : 243개 자치단체(시･도 본청 및 시･군･구)별로 작성,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 부문은 작성하지 않음

□ <서식2-1> 자치단체 부문별 재정규모(세입)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입력 후 e호조+ 자동 산출

< 자치단체 부문 >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c+d-f)

일반회계

(a)

기타특별회계

(b)

공기업특별회계

(c)

기금

(d)

회계･기금간

내부거래(f)

재

원

별

분

류

세입결산 계(=a+b+c)

자체수입(a)

- 지방세

- 세외수입

- 기타

이전수입(b)

- 국가지원금(국고보조금 등)

-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c)

- 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 융자금 원금수입

- 전입금

- 예탁금 및 예수금

- 기타

기타

활

용

지

표

인건비지출액 (C)

세입

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

(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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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부문>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

B+C+

D-L)

공 사 공 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  부

거래(l)
소계

(A)

a

기관

b

기관

소계

(B)

a

기관

b

기

관

소계

(C)

a

기관

b

기관

소계

(D)

a

기관

b

기관

재

원

별

분

류

세입결산 계(=a+b+c)

자체수입(a)

- 지방세

- 세외수입

- 사업수입

- 기타

이전수입(b)

-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c)

- 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 융자금 원금수입

- 전입금

- 예탁금 및 예수금

- 기타

활

용

지

표

인건비지출액 (C)

세입

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

(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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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부문 >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

기관간 내부

거래(q)
소계

(B)
기금a

기금

b
기금c

기금

d

소계

(C)

a기

관

b기

관

재

원

별

분

류

세입결산 계(=a+b+c)

자체수입(a)

- 지방세

- 세외수입

- 기타

이전수입(b)

-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c)

- 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 융자금 원금수입

- 전입금

- 예탁금 및 예수금

- 기타

활

용

지

표

인건비지출액 (C)

세입

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

(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C/a, %)

※ 시･군･구는 교육재정 부문은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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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2> 자치단체 부문별 재정규모(세출-성질･기능별 분류)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입력 후 e호조+ 자동 산출

< 자치단체 부문 >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c

+d-f)

일반회계

(a)

기타특별회계

(b)

공기업특별회계

(c)

기금

(d)

회계･기금간 내

부거래(f)

성

질

별

분

류

세출 결산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활

용

지

표

세출결산액(B)
행사관련경비 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
(=D/B, %)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비율
(=E/B, %)



61

< 지방공공기관 부문>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
B+C+
D-L)

공 사 공 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부거
래(l)

소계
(A)

a
기관

b
기관

c
기관

소계
(B)

a
기관

b
기관

c
기관

소계
(C)

a
기관

b
기관

c
기관

소계
(D)

a기
관

b기
관

c
기관

d기
관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활
용
지
표

세출결산액(B)

행사관련경비 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D/B, %)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비율
(=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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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부문 >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

기관간

내부거래(q)

소계

(B)
기금a 기금b 기금c 기금d

소계

(C)
a기관 b기관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활

용

지

표

세출결산액(B)
행사관련경비 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D/B, %)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비율

(=E/B, %)

※ 시･군･구는 교육재정 부문은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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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2-1> 자치단체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규모)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표(재정규모)

내부거래 유형
세입(받은회계) 세출(준 회계)

예산과목(통계목) 금액(원) 예산과목(통계목) 금액(원)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교육특별회계, 기금 및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시･군･구)

⑦ 2차 외부거래(시･도 ↔타 시･도)

계 

부문별 내부거래 명세표(재정규모)

회계･기관명 내부거래유형 거래기관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계목)
금액(원)

기능별

분류2)

비  고

(활용지표과목)

(예시)ㅇㅇ특별회

계

자치단체

(회계기금간)

A시(군･구)

ㅇㅇ기금
세입

704-00

(예탁금
000,000 - ①

ㅇㅇ공단
공공기관

(공공기관간)

B시(군･구)

ㅇㅇ공사
세입

000-00

(전입금)
000,000 - ②

ㅇㅇ특별회계 내부거래A
C시(군･구)

공사
세출

000-00

(전입금)
000,000 사회복지 ①

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③교육재

정(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

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2)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의 13개「분야*」를 의미, e-호조+에서 해당 세출결산액이 속하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의「분야」를 확인･기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

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

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3) ‘활용지표’ 구분 : ①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지출  ②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③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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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3> 자치단체 부문별 재정상태

<공통사항>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자치단체 부문 >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입력 후 e호조 자동 산출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c+d-f)

일반회계

(a)

기타특별회계

(b)

공기업특별회계

(c)

기금

(d)

회계･기금간

내부거래(f)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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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부문>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D

-L)

공 사 공 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기관간

내부거래

(l)
소계

(A)

a

기관

b

기관

소계

(B)

a

기관

b

기관

소계

(C)

a

기관

b

기관

소계

(D)

a

기관

b

기관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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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부문 >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항목구분

계 

(=A+B+

C-q)

교육비

특별회계

(A)

기금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기

관간 내부거래

(q)
소계

(B)
기금a 기금b 기금c 기금d

소계

(C)
a기관 b기관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 시･군･구는 교육재정 부문은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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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3-1> 자치단체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상태)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부문별 내부거래 현황표(재정상태)

내부거래 유형
자산 부 채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원)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원)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 ･ 기관간)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시･군･구)

⑦ 2차 외부거래(시･도 ↔타 시･도)

계 

부문별 내부거래 명세표(재정상태)

회계･기관명
내부거래

유형1)

거래회계･기관

명
자산/부채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원)

지역통

합과목
비고

(예시)ㅇㅇ특

별회계

①자치단체(회

계기금간)
ㅇㅇ기금 부채

0000-00

(장기차입금)
000,000

장기차

입부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③교육재

정(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

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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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작성기관 : 시･도 본청 및 시군구, 시･도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를 시･도 본청자료와 함께 취합

□ <서식3-1> 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규모(세입)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

②+
③
-r)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지
방
정
부
계
(②
=a
+g
-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

소계
(③
=n+
o+p
-q)

교
육
비
특
별
회
계
(n)

기
금
(o)

출
자
출
연
기
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
c+
d+
e–

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i
+J
+k
-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지
역
통
합
재
정
규
모 
(세
입)

세입결산 계(=a+b+c)

자체수입 계(a)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이전수입 계(b)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지원금(시･도
비보조금 등)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계(c)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융자금 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기타

재
정
규
모 
활
용
지
표

인건비지출액 (C)

세입
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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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2> 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규모(세출-성질･기능별 분류)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②+
③
-r)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지
방
정
부
계
(②
=a
+g
-m
)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소
계
(③
=n
+o
+p
-q)

교육
비특
별회
계
(n)

기금
(o)

출자
출연
기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
c+
d+
e–
f)

일반
회계
(b)

기타
특별
회계
(c)

직영
공기
업
(d)

기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i
+J
+k
-l)

공사
(h)

공단
(i)

출자
기관
(j)

출연
기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재
정
규
모
 

활
용
지
표

세출결산액(B)

행사관련경비 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D/B, %)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비율
(=E/B, %)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판매비 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세출의 인건비 및 그 외의 경비를 각각 ‘인력운영

비 및 기본운영경비’ 등으로 분류하며, ‘예비비’에 해당되는 세출은 ‘예비비’로 분류함. 판매비와관리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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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3> 자치단체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규모)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현황표 

내부거래 유형
세입(받은회계) 세출(준 회계)

예산과목(통계목) 금액(원) 예산과목(통계목) 금액(원)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 ･ 기관간)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시･군･구)

⑦ 2차 외부거래(시･도 ↔타 시･도)

계 

자치단체 내부거래 명세표(재정규모)

회계･기관명 내부거래유형 거래기관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계목)
금액(원)

기능별

분 류2)

비  고

(활용지표과

목)

(예시)ㅇㅇ시

일반회계

자치단체

(회계기금간)

A시(군･구)

ㅇㅇ기금
세입

704-00

(예탁금
000,000 -

ㅇㅇ공단
공공기관

(공공기관간)

B시(군･구)

ㅇㅇ공사
세입

000-00

(전입금)
000,000 -

ㅇㅇ시 특별

회계
내부거래A

C시(군･구)

공사
세출

000-00

(전입금)
000,000 사회복지 ①

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③교육재

정(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

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2)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의 13개「분야*」를 의미, e-호조+에서 해당 세출결산액이 속하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의「분야」를 확인･기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

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

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3) ‘활용지표’ 구분 : ①세입결산액 대비 인건비 지출  ②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 경비 ③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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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4>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20XX년 20YY년 증감액

세입

(A)

세출

(B)

결산상

잉여금

(A-B)

세입

(C)

세출

(D)

결산상

잉여금

(C-D)

세입

(E=A-C)

세출

(F=B-D)

결산상

잉여금

(E-F)

계

<지방정부 계>

� 자치단체 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직영공기업

 - 기금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 지방공공기관 소계

 - 공사

 - 공단

 - 출자기관

 - 출연기관

기관간 내부거래

내부거래 A(자치단체, 공공기관간)

<지방교육재정 계>

 - 교육비 특별회계

 - 기금

 -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내부거래B(지방정부, 교육재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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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5> (기초, 광역) 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상태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②+③-
r)

지방정부

지방
교육
재정
③

내부
거래
B
(r)

지방
정부계

(②
=a+g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소계
(a=b
+c+d
+e–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계
(g=h
+i+J
+k-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계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일반미수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기타투자자산)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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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5-1> (기초, 광역) 자치단체 내부거래 현황･명세표(통합재정상태)

자치단체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내부거래 현황표 

내부거래 유형
자산 부채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원)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원)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 ･ 기관간)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시･군･구)

⑦ 2차 외부거래(시･도 ↔타 시･도)

계 

자치단체 내부거래 명세표(통합재정상태)

회계･기관명
내부거래

유형 1)

거래회계･기

관명

자산/

부채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원)
지역통합과목 비고

(예시)ㅇㅇ특

별회계

①자치단체

(회계기금간)
ㅇㅇ기금 부채

0000-00

(장기차입금)
000,000 장기차입부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③교육재

정(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

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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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3-5-2> 전년대비 자산･부채 증감현황

구  분
현년도(Y) 전년도(Y-1) 증감(Y-(Y-1))

주요내역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계

<지방정부 계>

�자치단체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직영공기업

 - 기금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 지방공공기관

 - 공사

 - 공단

 - 출자기관

 - 출연기관

  기관간 내부거래

내부거래 A(자치단체, 공공기관간)

 <지방교육재정 계>

 - 교육비특별회계

 - 기금

 -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B(지방정부, 교육재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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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 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 작성

▣ 작성주체 : 시･도 본청, 각 시･도 본청에서 당해 시･도에 속하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

□ <서식4-1> 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세입 총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
②
+

③-
r-s
-t)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1
차
외
부
거
래
(s)

2
차
외
부
거
래
(t)

지
방
정
부
계
(②
=a
+g
-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

소
계
(③
=n
+o
+p
-q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n)

기
금
(o)

출
자
출
연
기
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
+c
+d
+e
–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
+i
+J
+k
-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세입결산 계(=a+b+c)

지역

통합

재정

규모 

(세

입)

자체수입(a)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이전수입(b)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c)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융자금 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기타

 활

용지

표

인건비지출액 (C)

세입

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결산액대비 인건

비 비율(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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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1-1> 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세입, 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계
(①=
②+
③-
r-s-

t)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1
차
외
부
거
래
(s)

2
차
외
부
거
래
(t)

지
방
정
부
계
(②
=a+
g-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소
계
(③
=n
+o+
p-q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n)

기
금
(o)

출
자
출
연
기
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c
+d
+e–

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i
+J+
k-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세입결산 계

본청 

ㅇㅇ시

ㅇㅇ시 

ㅇㅇ군

ㅇㅇ구

ㅇㅇ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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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1-2> 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세입, 항목･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계1) 본청 A시 B시 C시 D시 E시 F시 1차 외부거래 2차 외부거래

지
역
통
합
재
정
규
모 
(세
입)

세입결산 계(=a+b+c)

자체수입(a)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이전수입(b)

국가지원금(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지원금(시･도비보

조금 등)

기타 지원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c)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융자금 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기타

활
용
지
표

인건비지출액 (C)

세입

결산액

소계(A)

자체수입(a)

이전수입

보전수입

세입결산액대비 인건비 비율

(C/A,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C/a, %)

1) 계는 본청과 기초단체의 합계- 1,2차 외부거래를 공제한 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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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2> 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세출-성질･기능별 분류)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
②
+
③
-
r-
s-
t)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1
차
외
부
거
래
(s)

2
차
외
부
거
래
(t)

지
방
정
부
계
(②
=a
+g
-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

소
계
(③
=n
+o
+p
-q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n)

기
금
(o)

출
자
출
연
기
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
+c
+d
+e
–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
+i
+J
+k
-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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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판매비 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세출의 인건비 및 그 외의 경비를 각각 ‘인력운

영비 및 기본운영경비’ 등으로 분류하며, ‘예비비’에 해당되는 세출은 ‘예비비’로 분류함. 판매비와관리비 및 예

비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류

활

용

지

표

세출결산액(B)

행사관련경비 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비비율

(=D/B, %)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

진비

정원가산업무추

진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의회운영업무추

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비율

(=E/B, %)



80 

 □ <서식4-2-1> 시･도 지역통합재정규모(세출, 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계
(①=
②+
③-
r-s-

t)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내
부
거
래
B
(r)

1
차
외
부
거
래
(s)

2
차
외
부
거
래
(t)

지
방
정
부
계
(②
=a+
g-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소
계
(③
=n
+o+
p-q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n)

기
금
(o)

출
자
출
연
기
관
(p)

회
계
기
금
기
관
간
내
부
거
래
(q)

소
계
(a=
b+c
+d
+e–

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
계
(g=
h+i
+J+
k-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세출결산 계

본청

ㅇㅇ시

ㅇㅇ시

ㅇㅇ시

ㅇㅇ군

ㅇㅇ군

ㅇㅇ군

ㅇ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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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2-2> 시･도 단체별 지역통합재정규모(세출, 성질･기능별-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1) 본청 ㅇㅇ구 ㅇㅇ구 ㅇㅇ시
1차 외부

거래

2차 외부

거래

성

질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기

능

별

분

류

세출결산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활

용

지

표

세출결산액(B)

행사관련경비 계(D)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기타

세출규모대비 행사관련 경

비비율(=D/B, %)

업무추진비 계(E)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출규모대비 업무추진비

비율(=E/B, %)

1) 계는 본청과 기초단체의 합계- 1,2차 외부거래를 공제한 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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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3> 시･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규모 총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시･도 내부거래 현황표

내부거래 유형
세출(준 회계) 세입(받은회계)

예산과목(통계목) 금액 예산과목(통계목) 금액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기금 ･ 기관간)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시･군･구)

⑦ 2차 외부거래(시･도 ↔타 시･도)

계 

시･도 내부거래 명세표

회계･기관명 내부거래유형 거래기관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계목)
금액(원)

기능별

분 류2)

비  고

(활용지표과

목)

(예시)ㅇㅇ시

일반회계

자치단체

(회계기금간)

A시(군･구)

ㅇㅇ기금
세입

704-00

(예탁금
000,000 -

ㅇㅇ공단
공공기관

(공공기관간)

B시(군･구)

ㅇㅇ공사
세입

000-00

(전입금)
000,000 -

ㅇㅇ시 특별

회계
내부거래A

C시(군･구)

공사
세출

000-00

(전입금)
000,000 사회복지 민간행사보조

계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③교육재

정(교육비특별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

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2) 기능별 분류* : 세출예산의 기능별분류의 13개「분야*」를 의미, e-호조+에서 해당 세출결산액이 속하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의「분야」를 확인･기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

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인력운

영비, 기본운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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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3-1> 시･도 내부거래 현황표(재정규모-유형별･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SUM

(①~⑦)

① 자치

 단체

(회계･기

금간)

② 공공 

기관

(공공

기관간)

③ 지방교

육재정

(교육비특

별회계･기

금･기관

간)

④ 자치단

체-공공기

관간

(내부거래

A)

⑤ 지방정

부 및 지방

교육재정

간

(내부거래

B)

⑥ 1차 외

부거래

(시･도

↔

시･군･구)

⑦ 2차 외

부거래

(시･도 ↔ 

타 시･도)

계

세입

세출

본청

세입

세출

ㅇㅇ구

세입

세출

ㅇㅇ구

세입

세출

ㅇㅇ구

세입

세출

…

세입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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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4> 시･도 지역통합재정상태(통합)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①=

②+③
-

r-s-t)

지방정부

지방
교육
재정

내
부
거
래
B
(r)

1차
외
부
거
래
(s)

2차
외
부
거
래
(t)

지방
정부
계
(②
=a+
g-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
부
거
래
A

(m)

소계
(a=
b+c
+d+
e–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
계
기
금
간
내
부
거
래
(f)

소계
(g=
h+i
+J+
k-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
관
간
내
부
거
래
(l)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미수금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투자증권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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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4-1> 시･도 지역통합재정상태(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계

(①=

②+

③-

r-s

-t)

지방정부

지방

교육

재정

내부

거래

B

(r)

1차

외부

거래

(s)

2차

외부

거래

(t)

지방

정부

계

(②

=a+

g-

m)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내부

거래

A

(m)

소계

(a=

b+c

+d+

e–f)

일

반

회

계

(b)

기

타

특

별

회

계

(c)

직

영

공

기

업

(d)

기

금

(e)

회계

기금

간

내부

거래

(f)

소계

(g=

h+i

+J+

k-l)

공

사

(h)

공

단

(i)

출

자

기

관

(j)

출

연

기

관

(k)

기관

간

내부

거래

(l)

계
자산

부채

본청
자산

부채

ㅇㅇ시
자산

부채

ㅇㅇ시
자산

부채

ㅇㅇ시
자산

부채

ㅇㅇ군
자산

부채

ㅇㅇ군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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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4-2> 시･도 지역통합재정상태(항목･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  분 계1) 본청 A시 B시 C시 D시 E시 F시
1차

외부거래

2차

외부거래

자산(a)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미수금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b)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a-b)

부채/자산(b/a)

부채/환금자산1)

차입부채3)/재정자금2)

1)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투자증권

  ※ 미수금 및 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2)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단기금융상품

3)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 계는 본청과 기초단체의 합계- 1, 2차 외부거래를 공제한 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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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4-3> 시･도 내부거래 현황･명세표(재정상태-총괄)

시･도 내부거래 현황표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내부거래 유형
자산 부채

회계과목(관리과목) 금액 회계과목(관리목) 금액

①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교육특별회계, 기금 및 출자출연기관

(회계･기금･기관간 내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도↔시･군･구)

⑦ 2차 외부거래(시･도 ↔타 시･도)

계 

시･도 내부거래 명세표

자  치

단체별
회계･기관

내부거래

유형 1)
거래기관 자산/부채

예산과목

(통계목)
금액(원) 비고

계

A시 본청 ㅇㅇ공단
②공공기관

간

B시

ㅇㅇ공사
자산

000-00

(미수금)
000,000

〃
ㅇㅇ시

ㅇㅇ특별회계

⑦ 2차 외부

거래

C시

공사
부채

000-00

(미지급금)
000,000

1) 내부거래 유형은 7가지로 구분

 ① 자치단체(회계기금간), ②공공기관(공공기관간), ③교육특별회계, 기금 및 출자출연기관(회계･기금･기관간 내

부거래), ④자치단체-공공기관간(내부거래 A), ⑤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재정간(내부거래 B), ⑥ 1차 외부거래(시･

도의 광역↔기초간), ⑦ 2차 외부거래(시･도↔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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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4-4> 시･도 내부거래 현황표(재정상태-유형･단체별)

시･도명 : 회계연도(       ) (단위 : 원)

구분

계

=SUM

(①~⑥)

①자치단체

(회계･

기금간)

②공공기관

(공공기관간)

③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A)

④지방정부 

및 지방교육

재정간

(내부거래 B) 

⑤ 1차 외부

거래

(시･도

↔

시･군･구)

⑥ 2차 외부

거래

(시･도 ↔타 

시･도)

계
자산

부채

본청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ㅇㅇ구
자산

부채

…

자산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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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예산 및 재정상태 과목연계표

1. 세입 예산과목 연계표

� 자치단체 회계･기금

과목구분
지역별 세입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1 취득세 ∼ 

11109 지방소득세

자체 지방세
112 목적세

11201 지역자원시설세 ∼ 

11202 지방교육세

113 지난연도수입 11301 지난연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 

21102 공유재산임대료

자체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 

21209 기타 사용료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 

21305 기타 수수료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 

21405 기타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 

21603 기타이자수입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22303 위탁비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22401 체납처분수입 ∼

22407 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31 과징금 2310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201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301 변상금

234 과태료
23401 차량관련과태료 ∼

23402 기타 과태료

235 환수금 23501 부정이익환수금

236 부담금 23601 부담금

237 범칙금 23701 범칙금

240 지난연도수입 241 지난연도수입 24101 지난연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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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지역별 세입

장 관 항 목

300 지방교부세 등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 

31104 소방안전교부세 이전 국가지원금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321 지방소멸대응기금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

400 조정교부금등

41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수입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420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2101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

42103 시･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

51103 기금
이전 국가지원금

520 시･도비 보조금 등 521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
61101 정부자금채 ∼ 

61104 기타

보전등 차입금수입
612 지방채증권

61201 모집공채 ∼

61203 교부공채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620 국외차입금 621 국외차입금 62101 국외차입금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 

71102 법정잉여금
보전등 잉여금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71304 시･군･구 융자금 회수수입  
보전등 융자금 원금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보전등 기타

715 보조금등 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715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보전등 기타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보전등 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보전등 예탁금 및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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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공단

공사･공단 예산과목
지역별 세입

항 세항 목

610 영업수익

611 사용료수익
61114 도매시장사용료

61115 시설사용료

자체 사업

621 상품등판매수익

62101 상품판매수입

62102 제품판매수입

62109 기타재고자산판매수입

622 관리사업수익
62201 관리사업수입

62202 관리사업부대수입

623 대행사업수익
62301 직접관리비수입

62302 간접관리비수입

624 입장료수익 62401 입장료수입

625 경주･경기사업수익 62501 경주･경기사업수입

631 운수사업수익 63101 운수수입

641 용지및주택판매수익

64101 택지판매수입

64102 공단용지판매수입

64103 주택판매수입

64109 기타용지등판매수입

642 임대사업수익

64201 주택및상가임대수입

64202 용지임대수입

64209 기타임대수입

661 기타영업수익

66102 기타사용료수익

66103 기타수수료수입

66104 광고료수입

66105 부대시설임대수익

66109 기타영업수입

670

영업외수익

671 이자수익

67101 예금이자수입

 자체 기타67102 대여금이자수입

67109 기타이자수입

673 보조금수익
67301 국고보조금 이전 국가지원금

67303 자치단체보조금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674 유형자산처분이익 67401 유형자산처분이익

자체 기타

675 외화환산이익 67501 외화환산이익

676 전기오류수정이익 67601 전기오류수정이익

677 채무면제이익 67701 채무면제이익

678 투자자산처분이익 67801 투자자산처분이익

679 기타영업외수익

67901 기타임대수입

67902 임대관리수입

67903 불용품매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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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 예산과목
지역별 세입

항 세항 목

67904 변상금및위약금수입

67909 기타영업외수입

683 보조금등반환금수입
68301 국고보조금반환금

자체 기타
683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10

투자자산 처분

112 대여금회수수입 11201 대여금회수수입 보전등 융자금 원금수입

113 투자유가증권처분수입 11301 매도가능증권등매각수입
자체 기타

119 기타투자자산처분수입 11909 기타투자자산매각수입

120

유형자산 처분

121 재산매각수입

 

12101 토지매각수입

자체 기타

12102 건물매각수입

12103 구축물매각수입

12104 입목매각수입

122 물품매각수입

12201 기계장치매각수입

12202 차량운반구매각수입

12203 공기구비품매각수입

12209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

130 기타비유동

자산처분

131 보증금회수수입 13101 보증금회수수입
자체 기타

139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13909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140 유동부채수입

141 선수금수입 14101 선수금수입 보전등 기타

142 단기차입금수입

14201 시･도지역개발기금단기차입금

보전등 차입금수입

142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단기차입금

14203 중앙정부단기차입금

14204 자치단체단기차입금

14205 금융기관단기차입금

14206 단기공사･공단채

14207 단기차관

14208 기타단기해외채무

149 기타유동부채수입 14909 기타유동부채수입 보전등 기타

150 비유동부채수입

152 정부차입금수입

15201 시･도지역개발기금장기차입금

보전등 차입금수입
152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장기차입금

15203 중앙정부장기차입금

15204 자치단체장기차입금

153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5301 금융기관장기차입금

보전등 차입금수입
154 공사･공단채수입 15401 공사･공단채

155 국외차입금수입
15501 장기차관

15509 기타장기해외채무

15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1590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자체 기타

160 자본금수입 161 자본금수입 16101 자본금수입 보전등 잉여금

170 자본잉여금수입 174 보조금수입 17402 국고보조금수입 이전 국가지원금



93

공사･공단 예산과목
지역별 세입

항 세항 목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75 공사부담금수입 17509 기타공사부담금수입 이전 기타 지원금

176 수탁자산보조금수입 17601 수탁자산보조금수입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78 보조금등반환금수입
17801 국고보조금반환금

보전등 기타
178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79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7909 기타자본잉여금수입 보전등 잉여금

180 유보자금

181 순세계잉여금

18101 순세계잉여금 보전등 잉여금

18102 보조금사용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8103 대행사업비사용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82 미수금
18201 영업미수금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8202 기타미수금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90 기타자본적수입 191 기타자본적수입 19109 기타자본적수입 보전등 잉여금

이 월 재 원
이월재원충당금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미지급이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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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지역별 세입

항 세항 목

610 영업수익

611 사용료수익 61107 시설사용료 

자체 사업수입

621 상품등판매수익

62101 상품판매수익

62102 제품판매수익

62109 기타재고자산판매수익

622 관리사업수익
62201 관리사업수익

62202 관리사업부대수익

623 대행사업수익
62301 직접관리비수익

62302 간접관리비수익

624 입장료수익 62401 입장료수익

627 신용보증수익

62701 보증료수익

62702 예치금등이자

62703 재보증료 환입액

62709 기타신용보증수익

635 의료사업수익

63501 입원수익

63502 외래수익

63503 수탁진료수익

63504 기타의료수익

641 용지및주택판매수익

64101 택지판매수익

64103 주택판매수익

64109 기타용지등판매수익

642 임대사업수익

64201 주택및상가임대수익

64202 용지임대수익

64209 기타임대수익

646 보조금수익

64601 국비보조금수익 이전 국가지원금

646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64603 기타보조금수익 이전 기타지원금

647 기부금수익 64701 기부금수익 이전 기타지원금

648 출연금수익

64801 정부출연금수익 이전 국가지원금

64802 자치단체출연금수익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64809 기타출연금수익 이전 기타지원금

649 후원금수익
64901 지정후원금수익

이전 기타지원금
64902 비지정후원금수익

650 출연금이자수익 65001 출연금이자수익 자체 기타

651 연구용역수익 65101 연구용역수익 자체 기타

661 기타영업수익

66102 기타사용료수익

자체 기타66103 수수료수익

66104 광고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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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지역별 세입

항 세항 목

66105 부대시설임대수익

66106 회비수익

66109 기타영업수익

670 영업외수익

671 이자수익

67101 예금이자수익

 자체 기타67102 대여금이자수익

67109 기타이자수익

673 정부보조금수익

67301 국비보조금수익 이전 국가지원금

673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67303 출연금수익

67304 기타보조금수익 이전 기타지원금

674 유형자산처분이익 67401 유형자산처분이익

자체 기타

675 외화환산이익 67501 외화환산이익

676 전기오류수정이익 67601 전기오류수정이익

677 채무면제이익 67701 채무면제이익

678 투자자산처분이익 67801 투자자산처분이익

679 기타영업외수익

67901 기타임대수익

67902 임대관리수익

67903 불용품매각수익

6790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67905 기부금수익

67909 기타영업외수익

683 수탁사업수입 68301 수탁사업수익

684 신용보증부대수익 68409 기타신용보증부대수익

685 의료부대수익
68501 장례식장운영수익

68509 기타의료부대수익

688 배당금수익 68801 배당금수익

110 투자자산처분

112 대여금회수수입 11201 대여금회수수입 보전등 융자금 원금수입

자체 기타
113 투자유가증권매각수입 11301 매도가능증권등매각수입

119 기타투자자산매각수입 11909 기타투자자산매각수입

120 유형자산처분

121 재산매각수입 

12101 토지매각수입

자체 기타

12102 건물매각수입

12103 구축물매각수입

12104 입목매각수입

122 물품매각수입

12201 기계장치매각수입

12202 차량운반구매각수입

12203 공기구비품매각수입

12209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

130 기타자산처분 131 보증금회수수입 13101 보증금회수수입 자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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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지역별 세입

항 세항 목

136 구상채권등회수수입

13601 구상권채권회수금

13602 손실보전금

13603 대지급금회수금

13604 공탁금회수금

13609 기타채원등회수금

139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13909 기타비유동자산매각수입

140 유동부채수입

141 선수금 14101 선수금수입 보전등 기타

142 단기차입금 14201 단기차입금수입 보전등 차입금수입

149 기타유동부채수입 14909 기타유동부채수입 보전등 기타

150 비유동부채수입

152 정부차입금수입
15203 중앙정부차입금수입

보전등 차입금수입

15204 자치단체차입금수입 

153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5301 금융기관차입금수입

155 국외차입금수입
15501 차관수입

15509 기타해외채무수입

15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15909 기타비유동부채수입 보전등 기타

160 자본금수입 161 자본금수입 16101 자본금수입 보전등 잉여금

170 자본잉여금수입

174 보조금수입 
17402 국고보조금수입 이전 국가지원금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75 공사부담금수입 17509 기타공사부담금수입 이전 기타지원금

176 수탁자산보조금수입 17601 수탁자산보조금수입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77 출연금수입

17701 정부출연금 이전 국가지원금

17702 자치단체출연금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7703 금융기관출연금

이전 기타지원금17704 협약보증출연금

17709 기타출연금

179 기타자본잉여금 17909 기타자본잉여금 보전등 잉여금

180 유보자금

181 순세계잉여금

18101 순세계잉여금 보전등 잉여금

18102 보조금사용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8103 대행사업비사용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82 미수금
18201 영업미수금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18202 기타미수금

190 기타자본적수입 191 기타자본적수입 19101 기타자본적수입 보전등 잉여금

이 월 재 원
이월재원충당금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미지급이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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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과목구분
지역별 세입

장 관 항 목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 이전수입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1 보통교부금 

11102 특별교부금

11103 증액교부금

이전 국가지원금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이전 국가지원금

11400 특별회계전입금 114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이전 국가지원금

12000

자치단체 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12104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2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106 교육급여보조금

12107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2200 비법정 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2202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2203 국고지원전입금

12204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12205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이전 자치단체지원금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16102 기타지원금

16103 기타협력사업비

이전 기타 지원금

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6201 전입금 이전 기타 지원금

20000

자체

수입

21000

교수학습 활동수입

21100 기본적교육수입 

21101 입학금

21102 수업료

21103 지난연도입학금

21104 지난연도수업료

자체 세외수입

21200 선택적교육수입 
21201 기숙사및급식 

21204 평생학습수입 
자체 세외수입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 수입

22102 수수료 수입
자체 세외수입

22200 특별부과금및분담금 
22201 특별부과금

22202 분담금 
자체 세외수입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자체 세외수입

23200 자산매각대 

23201 토지매각

23202 건물매각

23203 기계장치매각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23205 무형자산매각 

자체 세외수입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예금이자수입

24102 융자금이자수입 
자체 세외수입

27000 기타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자체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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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지역별 세입

장 관 항 목

27102 위약금

27103 연체료

27104 과태료

27105 기타제재금수입

27200 기타수입등

27201 생산물매각대

27202 동식물매각대

27203 그외수입

2720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27205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자체 세외수입

27300 지난연도수입 27301 지난연도수입 자체 세외수입

30000 

차입 

31000 

지방채 
31100 지방채 

31101 지방채증권

31102 금융기관차입금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보전등 차입금수입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41101 순세계 잉여금 보전등 잉여금

41200 보조금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보전등 전년도이월금

42000

예치금회수
42100 예치금회수 42101 예치금회수 보전등 기타

43000

금융자산회수

43100 융자금원금회수 4310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보전등 융자금 원금수입

43300 보증금 회수 43301 보증금회수 자체 세외수입

50000

내부거래

51000

전입금
51100 전입금

51101 기금전입금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보전등 전입금

52000

예탹금및예수금

52100 예수금수입 52101 예수금수입

보전등 예탁금 및 예수금
52200 예탁금회수

52201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2202 예탁금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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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 예산과목 연계표

� 자치단체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100 인건비 101 인건비 인건비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 207 연구개발비 물건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 311 차입금이자상환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 407 국외자본이전 자본지출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 502 출자금 융자및출자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 602 예치금 보전재원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 706 기타내부거래 내부거래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 802 반환금기타 예비비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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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공단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100

인건비
101 인건비, 107 퇴직급여, 109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인건비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206 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214 수선유지교체비, 215 동력비,

217 관서업무비, 233 상품매입비

물건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305 배상금등, 306 출

연금

311 차입금이자상환, 318 기부금, 319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

금, 320 법인세등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자본지출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융자 및 출자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60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보전재원

601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601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60106 차관상환

60107 기타해외채무상환

60110 자치단체차입금원금상환

60111 공사･공단채원금상환

607 선수금상환, 611 기타유동부채상환, 612 기타비유동부채상환

700 

내부거래
706 기타내부거래 내부거래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예비비 및 기타

※ 기능별분류 : (붙임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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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710 영업비용

721 제품제조비

101 인건비, 107 퇴직급여, 109 평가급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206 

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213 교육훈련비, 214 수선유지교체비, 215 

동력비, 217 관서업무비, 219 감가상각비, 220 위탁관리비, 241 개발

대행사업비

물건비

301 일반보상금, 303 포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305 배상금등, 306 

출연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 321 민간사업지원금
경상이전

722 대행사업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23 입장료원가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26 상품매입비 233 상품매입비 물건비

727 신용보증사업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251 재보증료, 252 보증료환급, 259 기타신용보증비용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29 기타매출원가 234 관리사업원가 물건비

738 의료사업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261 의료분쟁비용, 262 의료피복침구비, 263 선교비, 

264 의료사회사업비, 265 환경관리비, 269 기타의료비용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41 용지및주택매출원가 235 택지매출원가, 237 주택매출원가, 238 기타용지등매출원가 물건비

742 임대사업원가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46 목적사업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53 판매비와관리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54 일반관리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70 영업외비용

771 지급이자및취급제비 311 차입금이자상환 경상이전

772 유형자산처분손실 754 유형자산처분손실 예비비 및 기타

773 자산손상차손 755 자산손상차손 예비비 및 기타

774 외화환산손실 756 외화환산손실 예비비 및 기타

775 전기오류수정손실 757 전기오류수정손실 예비비 및 기타

776 투자자산처분손실 759 투자자산처분손실 예비비 및 기타

779 기타영업외비용

301 일반보상금 경상이전

318 기부금 경상이전

320 기타협의체등부담금 경상이전

751 반환금 예비비 및 기타

771 기타영업외비용 예비비 및 기타

783 수탁사업비용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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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784 신용보증부대사업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85 의료부대비용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86 수탁진료사업비 721<세항> 사용 목 계상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790 법인세등 791 법인세등 773 법인세등 물건비

800 예비비 801 예비비 801 예비비 예비비 및 기타

210 재고자산취득

211 용지조성사업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물건비

212 미완성토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213 분양주택건설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214 미완성주택 401 시설비및부대비

215 저장품 206 재료비

216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311 차입금이자상환

220 투자자산취득

222 대여금 508 장기대여금

융자 및 출자223 투자자산증권 509 매도가능증권등

229 기타투자자산 521 기타투자자산

230 유형자산취득

231 토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자본지출

232 입목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233 건물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234 구축물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235 기계장치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236 차량운반구 405 자산취득비

237 공기구비품 405 자산취득비

238 기타유형자산 405 자산취득비

239 건설중인자산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311 차입금이자상환

자본지출

244 임대주택 401 시설비및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311 차입금이자상환

245 수탁자산 401 시설비및부대비, 413 수탁자산취득비

246 의료장비 405 자산취득비

250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251 산업재산권등 406 기타자본이전

252 영업권 406 기타자본이전

253 소프트웨어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54 보증금 510 보증금

256 구상채권등 421 대위변제및부대비

257 수탁무형자산 413 수탁자산취득비

259 기타비유동자산 522 기타비유동자산

270 유동부채상환

271 선수금상환 607 선수금상환

보전재원
272 단기차입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279 기타유동부채상환 611 기타유동부채상환

280 비유동부채상환 282 정부차입금원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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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분류 : (붙임7) 참고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283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285 국외차입금원금상환 601 차입금원금상환

289 기타 비유동부채상환 612 기타비유동부채상환

290 기타자본적지출

291 정부보조금반환 751 반환금

예비비 및 기타
292 배당금등 752 배당금

296 기본재산적립 769 기본재산적립

299 기타자본적지출 774 기타자본적지출

미지급금･비용 보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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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 110-05 계약직교원보수 인건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 210-15 기타일반수용비

물건비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 220-05 국내훈련여비

230 업무추진비 23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230-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 복리후생비 240-01 교직원복리후생비 ∼ 240-04 교원연구비

250 직무수행경비 250-0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50-04 기타직무수행경비

260 연구개발비 260-01 연구개발비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80-01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물건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 ∼ 310-06 기타보전금 경상이전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경상이전

320-02 민간위탁금 경상이전

320-03 공무원법정부담금 경상이전

320-05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경상이전

320-06 보험료부담금 경상이전

320-07 이차보전금 경상이전

320-08 민간대행사업비 경상이전

320-09 기타민간융자금 융자 및 출자

320-10 연금부담금 경상이전

320-11 학생및학생단체지원경비 경상이전

320-12 공무직법정부담금 경상이전

320-13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경상이전

320-14 민간자본보조 자본지출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경상이전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지출

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경상이전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 경상이전

330-05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경상이전

330-06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본지출

330-07 자치단체간부담금 경상이전

330-08 기타부담금 경상이전

333-09 대학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경상이전

333-10 대학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본지출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 340-02 국제부담금 경상이전

350 출연금 350-01 출연금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410 토지매입비 410-01 토지매입비 자본지출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 420-05 시설부대비 자본지출

430 유형자산  430-01 취득비 자본지출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자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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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분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서식1-13) 2.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참고

o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 기본경비

- 인력운영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내 인건비(110),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32005), 공무직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기본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내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기본운영비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의 학교운영비(62002)

  ･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o 예비비 : 700 예비비 및 기타

o 교육 : 이외 나머지 경비

세출 예산과목 지역별 세출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자본지출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510-01 차입금상환  보전재원

510-02 차입금이자  경상이전

510-03 민자사업지급금 물건비

520 예치금 520-01 예치금 보전재원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610-01 일반회계전출금 ∼ 610-03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 내부거래

620 학교회계전출금

620-01 인건비지원 ,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620-16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인건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자본지출

620-02 학교운영비, 620-03 목적사업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14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물건비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710-01 예비비 ∼ 710-03 내부유보금 예비비 및 기타

800 내부거래

8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10-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내부거래

820 기금전출금 820-01 기금전출금

830 예탁금 830-01 예탁금

840 예수금원리금 상환
840-01 예수금원금상환

840-02 예수금이자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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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상태 과목 연계표

1. 자치단체

 재정상태 과목 지역통합 통합부채

1100 

유동자산

11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화

가능자산

1102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1103 미수세금 ∼ 1108 미수정부간 이전수익 미수채권

1109 단기대여금 ∼ 1111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대여금

1112 재고자산 재고자산

1199 기타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1200 

투자자산

1201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1202 장기대여금 ∼ 1204 장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대여금

1205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1299 기타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1300

일반유형자산
1301 토지 ∼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비유동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401 도서관 ∼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비유동자산

유동화

불가능자산1500

사회기반시설
1501 도로 ∼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비유동자산

1600

기타비유동자산
1601 보증금 ∼ 1699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화

가능자산

2100 

유동부채

2101 단기차입금 ∼ 210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부채

2199 

기타유동부채

2199-01 일반미지급금

기타유동부채

기타금융부채

2199-02 선수금 ∼

2199-04 단기예수보관금
비금융부채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기타금융부채

2199-07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비금융부채

2199-08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2199-09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

2199-10 선수취득세 ∼

2199-99 기타유동부채
비금융부채

2200

장기차입부채
2201 장기차입금 ∼ 2202 지방채증권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부채

2300

기타비유동부채

2301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비금융부채

2399 

기타비유동부채

2399-01 장기예수보증금 ∼

2399-02 장기선수수익

기타비유동부채

비금융부채

2399-03 장기미지급금 ∼

2399-04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

2399-05 기타비유동부채 ∼

2399-06 이연수익
비금융부채

 3100 고정순자산∼3300 일반순자산 순자산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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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재무상태 과목 지역통합 통합부채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화

가능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차감계정)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예치금, 

기타유동자산, 의료미수금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완성용지, 

미완성용지, 저장품, 강재류, 미착품,

약품, 의료부대물품

재고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궘

기타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의 금액)

건설중인자산

비유동자산

전동차량, 선로설비, 전로설비, 수탁자산 비유동자산
유동화

불가능자산

임대주택자산
완성임대주택, 미완성임대주택, 임대주택채권, 

임대보증금(차감계정), 국민주택기금(차감계정)
비유동자산

유동화

가능자산무형자산 차지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설이용권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단기공사채, 유동성장기공사채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기타유동부채 비금융부채

매입채무, 선수금, 예수금, 예수보증금, 선수수익, 

임대보증금(단기),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비금융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부채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 기타금융부채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예수금, 

임대보증금(장기), 퇴직급여충당부채, 의료발전준비금
기타비유동부채 비금융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금, 출연금, 기본재산

순자산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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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재정

 재정상태 과목 지역통합

1100 유동자산

11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02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1103 단기투자증권 기타유동자산

1104 미수채권 ∼ 1105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미수채권

1106 미수금 ∼ 1108 미수금 대손충당금 기타유동자산

1109 단기대여금 ∼ 1110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1111 선급금 ∼ 1113 미수수익 기타유동자산

1114 교육･연구용소모품 ∼ 1115 재고자산 재고자산

1116 기타의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1200 투자자산

1201 장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1202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1203 장기대여금 ∼ 1204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장기대여금

1205 퇴직급여예치금 기타비유동자산

1206 특정기금 ∼ 1207 기타의 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1300 유형자산 1301 토지 ∼ 1312 기타의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1400 무형자산 1401 산업재산권 ∼ 1406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500 기타비유동자산 1501 장기미수금 ∼ 1506 기타의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100 유동부채

2101 예수금 ∼ 2103 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부채

2104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105 미지급비용 ∼ 2108 선수수익 기타유동부채

2109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110 기타의 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2200 장기차입부채 2201 장기차입금 ∼ 2206 장기예수금 장기차입부채

2300 기타비유동부채 2301 장기미지급금 ∼ 2304 기타의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3100 고정순자산∼3300 일반순자산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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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유형별 내부거래 과목(세입/세출)

1. 자치단체내의 회계실체간 내부거래 

- 전입 전출금, 예수･예탁금 및 상환금, 서울시의 특별시분 재산세 등

거래유형
대상

기관
대상회계

세출(주는 회계)의

내부거래 대응과목

세입(받는 회계)의

내부거래 대응과목
대상회계

전입금

전출금
전체 모든회계

70102 :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3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101 : 기타회계전출금

70201 : 기금전출금

72101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2103 : 기타회계전입금

72104 : 기금전입금

모든회계

예수금

예탁금
전체

일반, 특별 

기금
70401 : 예탁금

72201 : 예수금수입

72202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일반, 특별 

기금

예탁금상환

예수금상환

전체
일반, 특별

기금

70501 : 예수금원금상환

70502 : 예수금이자상환 

72203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2204 : 예탁금이자수입

일반, 특별 

기금

광역 모든회계

70503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70504 :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72203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2204 : 예탁금이자수입
기금

특별시분

재산세

서울

본청
일반

30809 : 공동재산세전출금 

(재정보전금재산세분)

11198 : 특별시분재산세

       (공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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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간 내부거래(예시)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회계

세출(주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세입(받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업무위탁･

대행

공사

공단

공사

공단

201 일반운영비

(721-220, 722-220, 723-220, 

725-220, 731-220, 742-220, 

743-220,  753-220)

611 사용료수익

622 관리사업수익

623 대행사업수익

642 임대사업수익

661 기타영업수익

공사

공단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220 위탁관리비

(721-220 ~ 786-220)

공사

공단

공사

공단

201 일반운영비

(721-220, 722-220, 723-220, 

725-220, 731-220, 742-220, 

743-220,  753-220)
622 관리사업수익

623 대행사업수익

683 수탁사업수익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220 위탁관리비

(721-220 ~ 786-220)

출연･기부

공사

공단

공사

공단

306 출연금

(721-306, 722-306, 723-306, 

725-306, 731-306, 742-306, 

743-306, 753-306)

779318 기부금
64701 기부금수익

64809 기타출연금수익

17709 기타출연금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306 출연금

(721-306 ~ 786-306)

779318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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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과의 거래(예시)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출(주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세입(받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보조금

전출금

(대행

사업비)

자치단체
모든

회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2301 직접관리비수입 

62302 간접관리비수입

67303 자치단체보조금

공사

공단

공사

공단

민간자본

이전
자치단체

모든

회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0401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
공사

공단

공사

공단

융자

및 출자 

자치단체
모든

회계

50103 공사･공단등융자금

50201 출자금

14204 자치단체단기차입금

15204 자치단체장기차입금

16101 자본금수입

공사

공단

공사

공단

공사

공단

공사

공단

31110 자치단체차입금이자상환

60110 자치단체차입금원금상환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모든

회계
자치단체

세외수입

(배당금)
공사 공사 292 배당금등 21404 배당금수입

모든

회계
자치단체

기타수입

(반환금 등)

공사

공단

공사

공단

779802 반환금기타

291802 반환금기타

22407 그 외수입(*)

72102 공사･공단전입금(*)

모든

회계
자치단체

* 보조금 등을 반환받아 실제로 세입 등으로 처리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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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예시)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출(주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세입(받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보조금

전출금 
자치단체

모든

회계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301 직접관리비수익 

62302 간접관리비수익

68301 수탁사업수익

646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73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4802 자치단체출연금수익

67303 출연금수익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모든

회계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46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7302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융자

및 출자 

자치단체
모든

회계

50101 민간융자금

502   출자금 

15204 자치단체차입금수입

16101 자본금수입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771311 차입금이자상환

282601 차입금원금상환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모든

회계
자치단체

세외수입

(배당금)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299 기타자본적지출 21404 배당금수입

모든

회계
자치단체

기타수입

(반환금 등)

출자･

출연기관

출자･

출연기관

779751 반환금

291751 반환금
22407 그 외수입(*)

모든

회계
자치단체

* 보조금 등을 반환받아 실제로 세입 등으로 처리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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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단체(광역)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과의 거래(예시)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출(주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세입(받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전출금

전입금 

기초,

광역

모든

회계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10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0301 시･도 법정전출금

70302 시･도 비법정전출금

12100 법정이전수입

12200 비법정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A21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A21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비 교육

보조금 교육 교육비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2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3004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모든

회계 
광역

회계간 전

출금
교육 교육비

61001 일반회계 전출금

610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모든

회계 
광역

16200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비 교육

반환금 교육 교육비
71002 반환금

기타 보조금 반환 

2230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2407 그외수입

모든

회계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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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단체(광역)와 기초간의 내부거래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출(주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세입(받는 회계)의

외부거래 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보조금 광역
모든

회계

30801 자치단체 경상보  조금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51101 국고보조금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1103 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모든회계 기초

시･도비

보조금반환
기초

모든

회계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301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일반

기타기금
광역

융자금수입

융자금지출
광역

모든

회계
50104 시･군･구 융자금

152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모든회계 기초

융자금회수

융자금상환
기초

모든

회계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31101 :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71304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공제)

21602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금 광역

교부금 광역
일반

회계

30802 : 징수교부금

30803 : 자치구 조정교부금

30804 : 시･군 조정교부금

21501 : 징수교부금수입

411 :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21 : 시군조정교부금등

일반회계 기초

부담금 전체
모든

회계
30807 : 자치단체간부담금 22201 : 자치단체간부담금 모든회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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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유형별 내부거래 과목(자산/부채)

1. 자치단체내의 회계실체간 내부거래 

○ 자치단체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상 내부거래항목 수치 활용

※ ‘결산서서식Ⅲ. 제3장 23. 내부거래의 내역’ 참고

2. 자치단체와 지방공사･공단과의 거래(예시)

거래유형
주어야 하는 

기관(부채)

받을 기관

(자산)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보조금

전출금

(대행사업비)

자치단체 공사공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5 민간위탁금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공사공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401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199-01 일반미지급금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융자 및 출자 

자치단체 공사공단

50103 공사･공단 융자금

50703 기타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직영공기업)

50201 출자금 

1109-04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202-05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205-01 출자금

1205-02 투자주식

공사공단 자치단체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61409 기타융자금이자수익

(지역개발기금 직영공기업)

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

11109 기타융자금회수수입

(지역개발기금 직영공기업)

1105-17 미수이자수익

세외수입

(배당금)
공사공단 자치단체 21404 배당금수입 1105-04 미수사업수익

기타수입

(반환금 등)
공사공단 자치단체

22407 그 외수입(*)

72102 공사･공단전입금(*)

1105-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1105-07 미수전입금

1199-03 일반미수금

* 보조금 등을 반환받아 실제로 세입 등으로 처리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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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예시)

거래유형
주어야 하는 

기관(부채)

받을 기관

(자산)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보조금

전출금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306   출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5 민간위탁금 

2199-01 일반미지급금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융자 및 출자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50101 민간융자금

502   출자금 

1109-04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202-05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205-01 출자금

출자･

출연기관
자치단체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05-17 미수이자수익

세외수입

(배당금)

출자･

출연기관
자치단체 21404 배당금수입 1105-04 미수사업수익

기타수입

(반환금 등)

출자･

출연기관
자치단체 22407 그 외수입(*)

1105-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1105-07 미수전입금

* 보조금 등을 반환받아 실제로 세입 등으로 처리한 과목

4. 자치단체(광역)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과의 거래(예시)

거래유형
주어야 하는 

기관(부채)

받을 기관

(자산)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전출금

전입금 

기초,광역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10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

정전출금

70301 시･도 법정전출금

70302 시･도 비법정전출금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1108-05 미수시･도비보조금

기타수입

(반환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108-06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 보조금 등을 반환받아 실제로 세입 등으로 처리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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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단체(광역)와 기초간의 내부거래(예시)

거래

유형

주어야 하는 기관(부채) 받을 기관(자산)

대상

기관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대상

기관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보조금 광역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기초

51101 국고보조금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1103 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67205 시･도보조금

(직영공기업)

67206 국고보조금

(직영공기업)

17301 국고보조금수입

(직영공기업)

17303 시도비보조금수입

(직영공기업)

17402 국고보조금수입

(직영공기업)

1108-04

미수국고보조금

1108-05

미수시･도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기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99-01 일반미지급금 광역

22301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1108-06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05-17

미수이자수익

융자 기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일반회계 등)

15202 시･군･구지역 개발 

기금차입금

수입(직영공기업)

60101 시･군･구지역 개발 

기금차입금원금상환

(일반회계 등)

60102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원금상환

(직영공기업)

2201-01 장기차입금 광역

50702 시･군･구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직영공기업)

11102 시군구융자금

회수수입

(지역개발기금

직영공기업)

1202-02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융자 기초

31101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이자상환

(일반회계 등)

31102 시군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이자상환

(직영공기업)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광역

21604 시군구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지역개발기금 

직영공기업)

1105-17 

미수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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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

주어야 하는 기관(부채) 받을 기관(자산)

대상

기관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대상

기관
관련 세입･세출 과목

자치단체

계정과목명

교부금 광역

30802 징수교부금

30803 자치구 조정교부금

30804 시･군조정교부금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기초

21501 징수교부금수입

41101 자치구일반조정

교부금

42101 시군일반조정교부금

41102 자치구특별조정

교부금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107-01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1108-02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

1108-03 

미수시군조정교부금

1108-08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부담금 전체 30807 자치단체부담금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전체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1108-07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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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지방공공기관 지역통합재정규모 작성방법

� (전부 작성) 공사･공단, 간소화 작성 대상이 아닌 출자･출연기관

○ (원칙) 재정규모는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세입-실제수납액, 세출-지출액)에 

따라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과목별로 작성

-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기능별 

분류(붙임7)를 따름

- 판매비와 관리비(공사공단, 세항 753, 출자출연기관 세항 753, 754) 및 예

비비(세항 801)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원칙적으로 기관 설립 목적이나 주된 

사업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류

○ (공사공단) ‘판매비와 관리비’ 세항(753) 결산액 중 인건비는 인력운영비로 분

류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세항(753) 지출액 중 인건비 외의 경비는 기본운영

경비로 분류. ‘예비비’ 세항(801)은 예비비로 분류.

○ (모든 출연기관 및 지분율 50%이상 출자기관) 공사공단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 

‘판매비와 관리비’ 세항(753) 및 ‘일반관리비’ 세항(754) 중 인건비는 인력운

영비, 인건비 외는 기본운영경비로 분류. ‘예비비’ 세항(801)은 예비비로 분류.

※ 공사･공단

  ∙ ‘753 판매비와관리비’ 세항 지출액 중 인건비 : 인력운영비로 분류

  ∙ ‘753 판매비와관리비’ 세항 지출액 중 인건비 외 : 기본운영경비로 분류

  ∙ ‘801 예비비’ 세항 : 예비비로 분류

  ∙ ‘753 판매비와관리비’ 및 ‘801 예비비’ 세항 외의 지출액 : 기관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류

※ 출자･출연기관(간소화 작성 대상기관 제외, 2024 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 ‘753 판매비와관리비’ 및 ‘754 일반관리비’ 지출액 중 인건비 : 인력운영비로 분류

  ∙ ‘753 판매비와관리비’ 및 ‘754 일반관리비’ 지출액 중 인건비 외 : 기본운영경비로 분류

  ∙ ‘801 예비비’ 세항 : 예비비로 분류

  ∙ ‘753 판매비와관리비’, ‘754 일반관리비’ 및 ‘801 예비비’ 외의 지출액 : 기관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을 고려

하여 기능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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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작성) 자치단체 지분율(출자), 자산 또는 예산규모(출자･출연), 금융

부채 보유 여부(출자･출연)에 따라 구분

※ 세입･세출, 자산･부채 각각에 대해 간소화 작성 대상 별도 적용(간소화 대상이 아닌 경우 본래 

서식의 모든 항목을 작성)

< 출자･출연기관 간소화 작성 대상기관 구분표 >

기관
구분 대상 서식*

자치단체 지분율 자산규모 예산규모 금융부채 세입세출 자산부채

출자

50% 미만

120억 미만 미보유 간소화 간소화

120억 미만 보유 간소화 출자출연

120억 이상 미보유 간소화 출자출연

50% 이상

120억 미만 미보유 출자출연 출자출연

120억 미만 보유 출자출연 출자출연

120억 이상 미보유 출자출연 출자출연

출연

120억 미만 - 미보유 출자출연 간소화

- 120억 미만 미보유 출자출연 간소화

120억 이상 - 보유 출자출연 출자출연

- 120억 이상 보유 출자출연 출자출연

* 대상 서식 중 ‘출자출연’은 <서식1>(p.54) 소관 기관별 통계작성 기초자료 작성

□ 지역통합재정규모 – 세입

지역재정수지 작성용 수익 분류표 - 출자기관 A

(단위 : 원)

구 분 손익계산서상 금액 국고보조분 자치단체보조분 민간기부 기타

수익총계

영업수익 ① ③ ⑤ ⑦

영업외수익 ② ④ ⑥ ⑧

1) 각 출자(또는 출연)기관별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각각 국고보조분, 자치단체보조분, 민간기

부 및 그 외로 구분

영업수익 총액 = 국고보조분 + 자치단체보조분 + 민간기부 + 보조 및 기부외

영업외비용 총액 = 국고보조분 + 자치단체보조분 + 민간기부 + 보조 및 기부외

2) ①+②를 세입현황의 이전수익 중 국가지원금에 기재

③+④를 세입현황의 이전수익 중 자치단체지원금에 기재

⑤+⑥를 세입현황의 이전수익 중 기타 지원금에 기재

⑦을 세입현황의 자체수익 중 사업수익에 기재

⑧을 세입현황의 자체수익 중 기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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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현황 - 출자기관

(단위 : 원)

구 분 출자기관 A 출자기관 B 출자기관 합계 작성 내용 설명

세입총계

자체수입

지방세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세외수입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사업수입 ⑦ 자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기타 ⑧ ①∼⑦외의 수익

이전수입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등)
①+② 수익 중 국가로부터의 지원･보조

자치단체 지원금

(시･도비보조금 등)
③+④ 수익 중 자치단체부터의 지원･보조

기타 지원금 ⑤+⑥ 수익 중 민간으로부터의 기부･지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전년도이월금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차입금수입(지방채 등)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융자금 원금수입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전입금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예탁금 및 예수금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기타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출연기관의 세입현황 작성

□ 지역통합재정규모 – 세출

< 지역재정수지 작성용 비용 분류표 – 출자기관 A >

(단위 : 원)

구 분 손익계산서상 금액 인건비 인건비 외

비용총계

매출원가(또는 영업비용) ①

판매비 및 관리비 ② ③

영업외비용 및 기타 ④

1) 각 기관별 판매비 및 관리비(일반관리비)를 각각 인건비와 인건비외로 구분

(단,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일반관리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기재 생략, 영업비용란에만 기재)

2)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4대보험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는 제외

3) ②를 세출현황(성질별 분류)의 인건비에, ①+③+④를 물건비에 각각 기재

4) ②를 세출현황(기능별 분류)의 인력운영비에, ③을 기본운영경비에 각각 기재,

①+④를 세출현황(기능별 분류)의 여러 기능 중 기관의 설립목적 등에 부합하는 기능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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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현황(성질별 분류) - 출자기관 >

(단위 : 원)

구 분 출자기관 A 출자기관 B 출자기관 총계 작성 내용 설명

세출총계

인건비 ② 비용 중 인건비

물건비 ①+③+④ 비용 중 인건비 외의 항목

경상이전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자본지출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융자 및 출자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보전재원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내부거래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예비비 및 기타 작성 불요(해당사항 없음)

< 세출현황(기능별 분류) - 출자기관 >

(단위 : 원)

구 분 출자기관 A 출자기관 B 출자기관 총계 작성 내용 설명

세출총계

일반공공행정

판매비 및 관리비(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기

관의 비용((①+④의 합계액) 중 기관 주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해당되는 기능에 

기재

※ 출자출연기관법 제4조 제1항제1에 따라 

판단한다면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보

건’, ‘교육’ 또는 제2호에 따라 판단할 경

우,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개발 활성화

와 관련되어 ‘국토 및 지역개발’에 해당

할 경우가 많을 것임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①+④(예시)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예비비

인력운영비 ② 판매비 및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기본운영경비 등 ③
판매비 및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외

의 항목

※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출연기관의 세출현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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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9

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4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10) 120 교통 및 물류(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6 노동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7 보훈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8 주택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9 사회복지 일반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80A 보육 141 수자원

062 관광

80B 가족･여성

142 지역 및 도시80C 노인

80D 청소년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900) 분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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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통합재정통계 개요

1 내･외부거래의 기초개념

- 지역통합재정통계의 내부거래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기준에 포함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 사이에서 발

생한 거래를 의미함

-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되는 기관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해당되

는 것들을 유형화하여 정의

<내부거래>

￭ 부문별 내부거래

  ∙ 3개 부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 2개 부문: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

기업특별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

의 내부거래

  ② 기관간 내부거래: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공공기관 사이에서 발생

한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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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간 내부거래

③ 내부거래A: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지방공공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거

래→지방정부 순계 산출

④ 내부거래B: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

<외부거래>

⑤ 1차 외부거래: 시･도 본청(소관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포함)과 그에 

속하는 시･군･구(소관 지방공공기관 포함)간, 시･군･구 상호간의 거래

⑥ 2차 외부거래: 특정 시･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지방교육재정)와 다

른 시･도간 거래

-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의 결산자료와 

내부거래를 취합･제거하여 산출하는 통계이므로 통계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음.

  ⑴ 기관별로 결산자료 및 내부거래내역 제출 → ⑵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

통합기관자료 부문별 취합 → ⑶ 내부거래 내역을 부문별･유형별로 분류 → 

⑷ 관계기관과 명세 대사 → ⑸ 단계별로 내부거래 제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의 

경우 배포된 엑셀서식에 기관별 세입･세출, 자산･부채의 결산자료와 지역통

합기관간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출.



Ⅱ

지방공사･공단 엑셀서식 

작성방안

2 0 2 5 회 계 연 도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작 성  지 침  및  실 무 매 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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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공사･공단 엑셀서식 작성방안

1 작성장표 요약

(1)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자료(지방공사･공단_공통)

구분 시트명 시트별 기능 탭색

기초자료 

작성

1. 표지 기관의 기본정보 입력

흰색

2. 수입예산(세입)결산 결산서상 세입 실제수납액 입력

3. 지출예산(세출)결산 결산서상 세출 지출액 입력

4. 세입세출 내부거래 지역통합기관과의 세입세출 내부거래 입력

5. 재무상태표 공사공단 결산서상 재무상태표 입력

6. 자산부채 내부거래 지역통합기관과의 자산부채 내부거래 입력

자동

생성
 검증 엑셀 입력자료 오류 검증 검정색

참고 지역통합기관현황
내부거래로 작성하여야 할 거래기관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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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별 설명

(1) 표지

- 각 작성대상기관이 소속한 광역시･도, 소속 자치단체, 기관명, 작성자명 및 연

락처를 하늘색 표시란에 모두 기재

☞ 광역시･도 ⇒ 설립 자치단체 ⇒ 작성 기관명 순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콤보박

스를 클릭하여 목록내에서 선택하도록 함

※ 목록내 기관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본부)로 문의

☞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도 추가입력!

※ 사업자번호가 복수인 경우, 표지 아래 표에 모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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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예산(세입)결산 

- 로 색칠된 셀에 세입자료 입력.

- 공사･공단의 수입예산결산보고서 중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수입

의 세입 실제수납액(수입액-과오납환불액)의 세부내역을 모두 입력

- “600 사업수익”= 결산서 내 수익적수입 계(1), “100 자본적수입”= 결산서 내 

자본적수입 계(2), “900 이월재원”= 결산서 내 이월재원수입 계(3)

- 결산서의 수입 소계(1, 2, 3) 및 합계(1+2+3)를 각각 입력하여 목별 입력금액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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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예산(세출)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표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주된 설립목적과 가장 

유사한 분야를 선택 

※ 도시철도공사 : “교통 및 물류”, 도시개발공사 : “국토 및 지역개발”, 

※ 특정공사 : 주된 사업이 속하는 분야(“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등)

※ 시설관리공단 : 대다수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속하지만 수탁사업의 특성 고려

※ 환경시설관리공단 : “환경”, 특정공단(경륜) : “문화 및 관광”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4개 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10) 120 교통 및 물류(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6 노동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7 보훈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8 주택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9 사회복지 일반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80A 보육 141 수자원

062 관광

80B 가족･여성

142 지역 및 도시80C 노인

80D 청소년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참고) 분야・부문별 설정기준’부문에 해당하는 업무를 참고하여 분야 선택

- 로 색칠된 셀에 세출자료 입력.

- 공사･공단의 지출예산결산보고서 중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의 세출 지출액의 세부내역을 모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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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은 매출원가(721~743 세항)*와 판매비와관리비(753 

세항)로 나누어 입력.

※ 제품제조비, 대행사업비, 입장료원가, 경주･경기사업원가, 도매시장관리원가, 상품매입비, 기

타매출원가, 운수사업원가, 용지및주택매출원가, 임대사업원가, 개발대행사업비

☞ 지출예산결산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이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나누

어 작성되지 않은 경우(753세항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결산서의 내용대로 입

력(753세항 미입력)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상 영업외비용에 속하는 세목인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을 영업비용에 편성하여 결산한 경우, 영업비용중 �301 일반보전금�에 합산하

여 입력

- 행사비 관련 세목의 지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별도 입력

- 결산서의 지출 소계(1, 2, 3) 및 합계(1+2+3)를 각각 입력하여 목별 입력금액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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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세출 내부거래

-  굵은 테두리안에만 자료 입력

- 상대기관(회계)명을 입력하면 작성기관(회계명)과 내부거래유형이 자동으로 

입력됨.

☞ 상대기관(회계)명 입력시 ‘상대기관소속시･도 ⇒ 상대기관설립지자체 ⇒ 상

대기관(회계)명’ 순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목록내에서 

선택하도록 함

※ 목록내 기관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 내부거래 유형이 “#N/A”로 표시되는 경우, 표지 Sheet 작성확인

☞ 내부거래 유형이 “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간)”으로 표시되는 경우, 

‘상대기관(회계)명’과 ‘작성기관(회계명)’이 동일하게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 ‘세입/세출 ⇒ 예산과목 ⇒ 금액’순으로 입력하며, 금액은 양수(+)로만 입력

가능

- ‘2.수입예산(세입)결산’과 ‘3.지출예산(세출)결산’Sheet에 입력한 자료 중 공

사･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② 기관간 내부거래, ③ 내부거래A, ④ 내부거래B, 

⑤ 1차외부거래, ⑥ 2차외부거래에 대응되는 세입･세출과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내부거래 명세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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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 내외부거래 대응 세입･세출과목>

구분 거래유형 내외부거래 대응과목(예시)

세입

자치단체의 업무위탁･대행
622 관리사업수익, 623 대행사업수익, 

642 임대사업수익, 661 기타영업수익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등

67301 국고보조금(수익적 수입)

67303 자치단체보조금(수익적 수입)

17402 국고보조금수입(자본적 수입)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자본적 수입)

17601 수탁자산보조금수입(자본적 수입)

17909 기타자본잉여금수입(자본적 수입)

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14204 자치단체단기차입금

15204 자치단체장기차입금

자치단체로부터의 출자 16101 자본금수입

보조금등반환금수입
68301 국고보조금반환금, 683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7801 국고보조금반환금, 178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세출

다른 지방공공기관에

업무위탁･대행

201 일반운영비

(721-201, 722-201, 723-201, 725-201, 731-201, 742-201, 

743-201, 753-201)

다른 지방공공기관에

출연･기부

306 출연금

(721-306, 722-306, 723-306, 725-306, 731-306, 742-306, 

743-306, 753-306)

자치단체 차입 원리금 상환

차입금이자상환

(771-311, 216-311, 239-311, 244-311)

 정부차입금원금상환(282-601)

자치단체에 배당 292-752 배당금

반환금 등

291-802 반환금기타(정부보조금반환)

779-802 반환금기타(기타영업외비용)

299-406 기타자본이전

<내부거래A 사례>

‣ ○○광역시에서 ○○개발공사(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

  ⇒ ○○광역시는 출자금 세출, ○○시장학재단은 자본금 세입 발생 

‣ ◇◇개발공사(지방공사)에서 ◇◇도에 배당금 지급

  ⇒ ◇◇개발공사는 배당금 세출, ◇◇도는 배당금 세입 발생 

‣ △△군에서 △△군장학재단(출연기관)에 출연금 지급

  ⇒ △△군은 출연금 세출, △△군장학재단은 출연금 세입 발생 

‣ □□구에서 □□구시설관리공단(지방공단)에 대행사업비 지급

  ⇒ □□구는 대행사업비 세출,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 세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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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되는 각 기관 사이의 회계처리 기준이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내부거래 금액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 금액 기준 또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사례> 대행사업비 정산 관련 회계연도 차이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모두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지출처리 시점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정부보조금, 대행사업수익, 정산반환금,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산서에서 확인가능

한 내외부거래내역은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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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상태표

- 로 색칠된 셀에 자산･부채･자본의 세부내역 입력.

- 국고보조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의 자산의 차감항목과 퇴직연금운

용자산, 결손금 등과 같은 부채 및 자본의 차감항목은 음수(-)로만 입력할 수 

있음

☞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수탁자산의 경우 보조금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계는 항상 “0원”이 되지만 자산총액, 보조금 및 감가상각누계액 총액 수치

를 각각 입력

- 엑셀에 최종 입력된 자산･부채･자본총계가 기관의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자

본총계와 일치하여야 함!

    

  

- 결산서상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엑셀 Sheet 하단에 “자산=

부채+자본”을 검증하는 셀에 를 확인.

☞ 인 경우,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가 서로 불

일치하고 있으므로 입력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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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부채 내부거래

 

-  굵은 테두리안에만 자료 입력

- 상대기관(회계)명을 입력하면 작성기관(회계)명과 내부거래유형이 자동으로 

입력됨.

☞ 상대기관(회계)명 입력시 ‘상대기관소속시･도 ⇒ 상대기관설립지자체 ⇒ 상

대기관(회계)명’ 순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콤보박스를 클릭하여 목록내에서 

선택하도록 함

※ 목록내 기관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 내부거래 유형이 “#N/A”로 표시되는 경우, 표지 Sheet 작성확인

☞ 내부거래 유형이 “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간)”으로 표시되는 경우, 

‘상대기관(회계)명’과 ‘작성기관(회계명)’이 동일하게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 ‘계정과목 ⇒ 당기 금액’순으로 입력하면 자산/부채는 자동 선택되며, 금액은 

양수(+)로만 입력가능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검토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기관과의 거래로 발생한 

자산, 부채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산서에서 확인가능한 내외부

거래내역은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함

<관련사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도가능증권) : 지분법피투자기업 중 ‘지역통합기관현황’에서 검색되는 경우 

내부거래 명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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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 시재정투융자기금 등 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잔액과 미지

급비용을 입력

- 공채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채 중 일정부분을 전출받은 경우 내부거래 

명세에 반영

- 자본금 : 지방공사・공단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부분 출자받아 설립한 기관이므로 자치단체 누적

출자금을 반드시 확인

- 특수관계자 공시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자금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지역통합기관과의 

거래내역을 입력

☞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되는 각 기관 사이의 회계처리 기준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내부거래 금액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이 금액을 순자산 금액에 가감하여 일치시킴

<관련사례>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 ○○시는 시가 설립한 ○○시개발공사의 부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었는데, ○○시개발

공사가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보증채무이행 책임이 발생하였음

-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부채 중 1,307억원을 대위변제(채무인수)하였으며, 대위변

제와 동시에 ○○시는 ○○시개발공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는데,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이 거의 없으므로 100% 대손처리함

- 이 상황에서 내부거래는 ○○시는 구상채권 1,307억원, ○○시개발공사는 시로부터의 차입금 

1,307억원이나, ○○시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재정상태표상 구상채

권 금액이 ‘0’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금액이 불일치함

- 이는 양 기관 모두 정당하게 회계처리한 결과이므로 ○○시개발공사의 2017년 재무상태표상 ○

○시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만큼 (-)순자산 금액을 기입(차입금 잔액 만큼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을 취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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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증

- 자치단체에 제출 전 검증결과가 모두 “TRUE”인지 최종 확인

  ① (수입예산(세입)결산) 예산결산 보고서 합계금액 대비 작성자료 합계 검증

   ☞ 수입예산(세입)결산 시트의 하단 합계 검증 영역 확인 후 결산서의 수입

예산결산보고서와 대조하여 잘못 입력된 부분을 확인하여 정정



20 

  ② (지출예산(세출)결산) 예산결산 보고서 합계금액 대비 작성자료 합계 검증

   ☞ 지출예산(세출)결산 시트의 하단 합계 검증 영역 확인 후 결산서의 지출

예산결산보고서와 대조하여 잘못 입력된 부분을 확인하여 정정

  ③ (지출예산(세출)결산) 기능분류 선택여부

   ☞ 지출예산(세출)결산 시트의 입력부분 위의 기능 선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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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세입세출 내부거래) 기관정보 입력 검증

   ☞ 세입세출 내부거래 시트의 오류체크 영역 중 M열, N열, O열 검증 확인 후

오류가 발생한 내외부거래 입력자료의 상대기관을 논리적으로 맞도록 정정

  ⑤ (세입세출 내부거래) 세입/세출 과목 검증

   ☞ 세입세출내부거래 시트의 오류체크 영역 중 Q열 검증을 확인 후 오류가 

발생한 내외부거래 입력자료의 세입/세출 선택과 예산과목을 논리적으로 

맞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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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세입세출 내부거래) 내부거래금액 검증 

   ☞ 세입세출 내부거래 시트의 오류체크 영역 중 P열 검증을 확인 후 오류가 

발생한 내외부거래 입력자료의 세입 또는 세출 예산과목을 정정

   ☞ 예산과목에 이상이 없다면 조사한 내외부거래의 내용을 다시 확인

  ⑦ (재무상태표) 자산 총계 대비 부채와 자본 총계 검증(당기)

   ☞ 재무상태표 시트 수치 입력부분의 아래에 있는 합계 검증 영역 E열을 확

인 후 결산서 재무상태표와 대조하여 잘못 입력된 금액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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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재무상태표) 자산 총계 대비 부채와 자본 총계 검증(전기) 

   ☞ 재무상태표 시트 수치 입력부분의 아래에 있는 합계 검증 영역 F열을 확

인 후 결산서 재무상태표와 대조하여 잘못 입력된 금액을 수정

  ⑨ (자산부채 내부거래) 기관정보 입력 검증

   ☞ 자산부채 내부거래 시트의 오류체크 영역 중 M열, N열, O열의 검증값을 

확인 후 오류가 발생한 내외부거래 입력자료의 상대기관을 논리적으로 맞

게 정정

  ⑩ (자산부채 내부거래) 자산/부채 과목 검증

   ☞ 자산부채 내부거래 시트의 오류체크 영역 중 Q열 검증값이 “FALSE”라면 

엑셀서식 구조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엑셀서식을 첨부하여 교육사이

트 상담실 게시판에 문의



24 

  ⑪ (자산부채 내부거래) 내부거래금액 검증

   ☞ 자산부채 내부거래 시트의 오류체크 영역 중 P열 검증값을 확인 후 오류

가 발생한 내외부거래 입력자료의 계정과목을 정정

   ☞ 계정과목에 이상이 없다면 조사한 내외부거래의 내용을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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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

반 선거관리 업무

▪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 의원상해부담금

▪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

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로 분류

▪ 징수･조정교부금

▪ 재정･세정업무 등

014 재정･금융
▪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

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 중앙정부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지방채 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 융자 및 출자

▪ 기금회계 예치금

016 일반행정
▪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 공유재산(토지등)구입

▪ 자산및물품취득

▪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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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 지방행정 홍보활동

▪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142 지역및도시), 도

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 민방위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 민방위관리

▪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026 소방 ▪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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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

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053 평생･직업 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

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 공공도서관

▪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 예술･국악단등 육성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 관광지, 유원지

▪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 기타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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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홍보 등

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 체육단체 지원

▪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 각종대회지원

▪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 체육산업 융자

▪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 문화재행정

▪ 문화재(무형포함)관리

▪ 문화재개발

▪ 천연기념물

▪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

071 상하수도･ 수질
▪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 지방상수도 개량

▪ 배수지･취수장

▪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 등

▪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

(141 수자원)

072 폐기물
▪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

독･조사･운영･지원

▪ 청소관리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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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처리

▪ 종합재활용사업 등

073 대기 ▪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 공해배출업소지도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

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

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연안환경정비사업

▪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

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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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회관운영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

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수립 및 시행 업무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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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8A 보육 ▪ 아동･보육 관련 업무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08B 가족･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매매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08C노인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08D청소년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90 보건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 안전 ▪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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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의약외품, 마약등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

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 조림, 사방, 육림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103 해양수산･ 어촌
▪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 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 기타 수산지원 등

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

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 지원 ▪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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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 외자유치사업

▪ 종합무역센터건립

▪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 고도화
▪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

구조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116 산업･중소 기업일반 ▪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 자전거도로 정비

▪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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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123 도시철도 ▪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

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 공항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및 운용 

▪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면허,감독

▪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 물류등기

타

▪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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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

농촌)

142 지역및도시
▪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 

▪ 도서･벽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088 주택)

143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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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 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 원자력 관련 업무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 (인건비, 기본경비)

 ※ 과오납금, 잡손금 등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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